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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개구리 Rana rugosa Temminck & Schlegel 

옴개구리(英名 : Wrinkled frogl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개구리 目 (Salientia l의 개구리科(Ranidael 

에 속하며， 몽의 등쪽은 진한 갈색 또는 회색이고， 표면에는 좁쌀모양의 돌 

기가 덮여 있다. 특히 몸통 옆면의 과립은 더 크며， 등 중앙에는 연한 황색 

의 세로줄이 작은 돌기와 함께 배열되어 있어 주름똘기개구리 (Wrinkled 

frogl라고도 한다. 주로 호수， 늪， 웅덩이， 배수로， 농수， 얄은 산지의 하천 

에 살고 있으며， 산개구리 (R，αηa dyblJWskiil와 같이 물속 바위 밑에서 동변 

하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알 덩어리는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틀 이루 

며 30-60개의 알을 가지 고 있고， 연옷이나 고인 물의 수초의 등에 부착시 

킨다. 올챙이는 성숙(변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융 하여 다음 해 여름 

에 개구리가 된다 옴-개구리블 간흑 두꺼비의 새끼와 혼동하기 쉬우나 이 

선(耳腦)이 없고 뒷다리가 길고 주둥이가 뾰족한 것이 차이가 있다. 목덜 

미와 배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많다. 번식기가 되면 수초가 우거진 불가 

에 모여 시끄럽 게 울며， 번식기는 5윌 -8월까지 김게 겨1속된다‘ 연령에 따 

라 800-1，3007H의 말을 넣는다‘ 최근 수질오염과 생활환경의 파괴르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용존산소량， 수칠펴獨 등의 서 석장소 

오염에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 

글 사진 : 심 재 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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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과 진취적 자연정책의 추진 

1. 서 론 

우려는 불파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 

부신 경제성장을 이록하여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겸제 규모와 10，000달랴 수준의 국낀소득윤 누리 

고 있다. 그러 나 많은 사람틀이 아는 바와 같이 

그간의 경제성장은 국토의 환경용량과 자연자산 

의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반을 

쫓아이룹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중 

요한 지연자산과 일부 생붉은 존속의 위가에 처 

하게 되었다， 

이제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현세대와 마 

래 후손의 생존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정제 

사회적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밑바탕을 곧건 

허 하는 것이므로 이 시대룹 사는 우리의 사태직 

책얻이아닐수없다 

본 고는 이와 같은 언식융 배정으로 자연환정 

보전볍억 주요 개정내용과 그 의띠를 간단히 살 

펴보고자한다. 

2. 개정배경 및 추진경과 

1) 개정배경 

우착나라의 자연환경보전행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 ’ 공포된 환경보전볍에서 자연환경조사 

와이에 따른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에 관한규 

정을 둠 〉후써 출발하였다. 그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틀은 1991년 12월 31일에 자연환경보 

전볍을 제정함으로써 정비펴였으며， 1994년 8월에 

는 이를 I차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재까지의 자연환경보전 정책은 규제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 1 

강 성 룡 
환경부 자연보전국 

결괴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불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D1흡하여 그 

보호대책이 적극적으로추친되지 못하였으며，또 

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자떤의 건전한 이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 

다는 문제접이 있었다， 특히 시급히 투자할 사엽 

은 많지만 이에 펼요한 재원이 젤돼 부족한 실정 

야였다 

한편 지빙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에 대한 욕 

구는 높아가고 있으며， 소득향상과 더불어 국민 

의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태채보션파 

국토개발을 현벙하게 조화시켜 이 영의 모든 사 

람파 생명채가 공존 ’ 공생하판 또대콸 만틀기 위 

해서는 전혀 새로운 인식과 정책방향이 펼요하다 

고 판란하였다. 이쉐 지난 2년여의 노력 끝에 자 

연환경보전범을 전문개정하기에 이륜 것이다. 

2) 추진경과 

환경부는 지난 1996년 초부터 기존 자연정책을 

진단 · 평가하고， 환경선진국의 관련제도틀 조사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윷 수쉽하는 

작엽을 통해 볍활 개정방향과 내용울 설정하여 

’ 96년 9월 개정얀 초안윤 마련하였다-

풍 개정볍률은 많은 신규제도의 도입올 규정하 

고 있고， 그 영향범위가 넓은 것어였기 때문에 상 

당히 낀 기 강 (96.10"':97.7) 동안 관계 행정기관 

파 이해당사자의 심도 깊은 겁토와 조언을 받을 

수 았였다 그동안 주로 제기되였던 사항은 생태 

계보전지역의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자연유보지역 지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에 관한사항이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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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전법은 지난 8월 28얼자로 개정 · 공포되게 

되었다. 

3. 주요 개정내용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근본 목적은 21세기 통 

일한반도에서의 생태적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 

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연정책 

에서 진취적 자연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수단을 확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등을 정하 

여 이를 보호하고，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 

로 정하여 동지역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 

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보 

전지역을 정하여 보전하되 동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었다. 

1) 잃종위기 야생동식물률의 보전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둥의 지정과 보전대책 

의수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볍 집 행력을 대폭 강 

화시켰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전대책올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게 실 

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야생동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전을 위하여 펼요한 경우 서식지외보전기 

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수 있으며， 펼요한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하였다. 

(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의 도입 

독특하고 우수한 생물다양성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을 위하여 토지의 소 

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불질의 사용감 

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계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 

는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폭 넓게 이용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겨울철에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찾아오는 철원평 

야 지역 안에서 농민과 계약을 맺어 가을에 추수 

하는 곡물의 일부를 남겨두거나 일정한 시기에 

뿌려 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농지 등에 있어서 생 

물다양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유 

기농엽을 하도록 하고 이로 언하여 수확에 손실 

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는 것 등이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 1985년에 볍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OECD에서 생불다양성보전에 

있어 인센티브 제도 도입올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 

을같이하는것이다. 

2) 생태폐보전지역의 관리 

(1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히 보전헐 필요가 였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 

고，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뚱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 

렵 · 추진토록 하고 있다. 

(2) 지역주민 지원 및 불편해소 

자연생태계를 지역주민의 “자연자산‘’으로 보전 

관리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불필요한 행위제한 

을 완화하여 주택증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 

존 농엄관행 등에 볼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생태계보 

전지역 또는 시 · 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 지역 주 

민이 일상생활흘 위하여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오수 분뇨 정화장치 설치 겸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보전지역 관 

랴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우선하 

여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자연유보지역의 지정 

비무장지대를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날로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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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생태계의 보전파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해 종합계획 또는 구상을 수립하여 판려하고‘ 

종힘계획 또는 구상이 설시되기 전까지는 생태계 

보전자역에 준하여 관리토룩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풍젤 후에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 

쿄- 히여 냥북한의 밴간인 줍엽통제션딸 떤셰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듭 생벼작으호 건전혀→꺼l 활 

용하도록 함으-효써 우리나라촬 상정하는- 세계적 자 

연자산으로 민필기 위한 가틀을 따련하였다 

3) 자연자선의 체계적 보전 i 관리 

(1) 자연보전과 국토이용의 현명한 조화 

자연익 보 전과 지속가능한 여용을 위한 자연맨 

션 가판원책을- 정하고 자연보선 겨본방침활 성하 

도록 하였다. 또한 자련펴 보전파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하여 전극의 자연올 생태적 자치， 자，?~l 성 

고려하여 생태자연도쓸 작성하여 각총 개떤 

샤엽의 수쉽。!나 서행에 하였다 

(2)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염 설치 

자떤환경보전，이용서설윤 설차 하고 

이용갚할 정수할 수 있도 f즉 파였다. 셔자체장은 

국립공원， 관광단지 등으 로 자정되걱 않은 자연 

으로서 생태적 ~영판적 :;t치가 높고 자련탐방 등 

어} 적힐한 장소블 자연휴직자로 지 성 관따함 o 

로써 처}채전 관리와 건선한 야용윤 도포할 수 있 

도록하였다 

(3) 자연경관의 보전 등 

경관적 사:'<.1 가 높은 자연정 

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공공용으로 이용도}는 자연어1 대해서는 입목의 밸 

채 및 형젤변;껑을 세한함 수 있도흔 하었다‘ 

또한 생타l판광을 육상토펀← 규성하였고‘ 도시엌 

생태전 건전성플 향상허기 위해 녹지와 소생떼계 

의 조성 등읍 관계 중앙행정기관얘게 요청할 수 

었도꽉하였다-

(4)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도입 

환겸부장관은 자연 또는 생태계의 악화를 초래 

하는 개받사엽 등으로부터 생대계보전협역급을 

반。} 이룹 생 E~ 겨}보첸사업， 생태계보/선저역 빛 

인끈셔역 주민엌 생활의 절 향상을 위한 사업 둥 

에 샤용할 수 있또독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곰은 

사업별로 총사영비의 1 ，0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써서 한되， 국까 지 f상각차단체 등의 사 

엽은 갑떤하여， 총액의 100분의 50은 시방자치단 

제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4. 21셰기훌 향한 진취적 
자연정책의 추진 

‘자연환정윤 보전한다는 젓은 생태겨}와 야생동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려가 높은 수 

‘삶꾀 감윤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뜰 조성하 

며， 정저1 활→웅에 펼요한 양절의 자연자산을 지속 

적으로 공if하는 등의 문제휠 당고 있어야 하여， 

현셔전 부펀? 아니라 장라I 21 세기 풍일한반도 의 ̂ r 
'?~ _t;l_전까지블 포첼하는 것아어야 한다 

。l 떤 점에서 금번역 자연환경보전볍 새정은 써 

로운 <;'1 션과 새로운 정책수단을 닫고있다는 점에 

싹 석지 않은 의미 룹 갖는다고 생각된다， 

환경부는 1998년 1 월 1일 본 법의 시행윤 

위해 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증에 었다. 많은 

국펀뜰의 판션파 참여 속에 새로 도입한 채도룹 

의 정상적 사행섹 필요한 운영셔l 겨1월 설정하여야 

할것이나-

장기적으효는 자띤환정 보전가능의 효율직 수 

행-을 위한 협조 조 성차l 체에 때해서도 많은 연꾸 

7t 펠요항 것이다-

λ}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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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관한 보전생물학적 검토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종의 관리 -

서 언 

최근에 들어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 

하고 있는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보전의 중요성 

은과거 그어느 때보다도높다고할수 있다-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각종 

법률을 충분히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는 합리적인 보전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올 겪 

은 게 사실이다. 특히 관련 부서의 다양함과 각 

부처나 해당 기관의 과욕(1) 때문에 원래의 취지 

에 합당한 수준에서의 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있다고할수있다. 

자연 생태계와 특히 이에 서식하는 특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미국， 영국， 호 

주와 같은 해외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 

해 볼 때에 오래 전부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법률 

의 마련은 물론 이의 운용에 있어서 각 해당 부처 

의 협력은 물론 자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대부 

분의 관계 분야 학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합 

리적이고 종합적이며 적극적인 보전을 위해 자연 

환경보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관계 분야 전문가， 행정 부처나 기관의 잘 

못과 부족함을 떠냐，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과감히 반성하고 부족한 점틀을 극복 

하여 서로 합심하여 앞으로는 목적에 합당한 정 

도의 보전 정책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김 용 식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조경학과 

본 글은 얼마 전에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을 

읽고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의 보전을 위해 몇 가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작성하였다. 

미국과 효추에서의 회귀 및 멸총위기 

식물의 보전 현황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은 어느 한 사람 

의 전문가나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펼요로 하는 많은 관계 전문가와 연 

구의 방대함 및 어려움， 예산 및 실제로 보전을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선진국에서 

조차도 이들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서 과거부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회귀 및 멸종위기식 

물의 보전을 관장하는 주요한 기관은 다음과 같 

다. 첫째로 식물보전센터(CPC : Center for Plant 

Conservation)로 현재 세인트 루이스 소재 미주리 

식물원(MBG : Missouri Botanic Garden)에 그 본 

부를 두고 있다. 이 기구는 미국 내의 지리적 위 

치를 고려하여 28개의 수목원과 식물원이 회원이 

되어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을 총관장하고 

있다. CPC에서는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 

에 관한 보고서나 전문적인 학술서 등을 계속적 

으로 활발하게 펴내고 있으며， 이들의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각 

주별로 특별전문위원회(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다는점이다. 

또 하나의 기구는 각 주별로 자생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생식물협회(NPS: Na­

tive Plant Society)이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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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아고 였는 모임으로는 캘리포니아 자생 석불 

협 회 (CNPS : CalìfomÎa Native Plant Sociεty)릎 

둡수 였다 켈리포니야 주는 며국 내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블 차지하고 있을 뿐딴 아니파， 자생식 

불의 숫자또 막대하다. 이 중:에서 희귀 및 멸종위 

기식윷의 범주로 분류된 싹볼은 약 u‘%종。1 년 

주:다- 따라서 이틀의 활동 주목삭온 이렇재 많은 

식풀군 중에서 각 식불종이 처해 있는 현황윷 갑 

얀하여 꾀전 우선순위룹 결정하여 이에 석당한 

보선계획원 수립하쓴 힐이다 여 열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샤， 삭윌학‘ 생째학? 보전분야 등 각:색 

션문가딸이 유기적 ~로 협력하여 앤전에 

있냐 특성삭뜰의 합리적언 보전을 위해서 각 해 

I상 부처나 기관，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지적언 협 

력 관계의 수힘이 시급하E도 섣대적으로 펼요한 

우랴냐라에서도 이라한 조직ξ- 연구하여 도엽 ‘ 

운영할 펼요가 있Lf 5J 딴단된다 CNPS해서은~ 

i년에 4변썩 Fremontia라든 학술 잡지할 딴행하 

고 었으며， 이 잡지는 실무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서 우이나팍혜서도 좋은 침 E 자료가 펴려랴 판 

탄된다 이외 아울러 염션분야의 션분 도서의 만 

플흔 깨달 Bulletín윤 발행하는데， 어슨 헐반 

인늪。} 이해하기 쉽도폭 구성되어 았다-

호주의 경우 팡대한 국로 변석파 다룬 패흡과 

는 격:c:l 펴어 았다는 자펴석 꽉성 때문→에 녁야하 

고도 다양한 식물상플 맨유하고 였으며， 따라서 

희귀 벚 멸종위가삭불의 숫자도 방대하다， 꽉→히 

1987년 부 터 은 NPWS(NatÎ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와의 계약에 의해 희귀 및 별종 

위 71 삭풍의 합리적인 호전윤 워하여 삭플윈 및 

수목원효조 중심으로 ANPC(Australian Network 

for Plant Conservation)가 갤성되었다ι ANPC의 

주환동 목적은 호주 니}의 회귀 빚 병종위기삭불 

의 합리적민 갱 전올 위한 .!?전 전략의 수립‘ 각 

삭불원과 수목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귀 및 별 

총위겨식물의 보유 상황휠- 정확히 파익하고 현지 

빛 장외산의 마련과 분배* 각 지역간의 협력을 위 

한 Nwtwork 망 구축， 정분 체계익 개발파 운용‘ 

판계 전문가의 ìIL육‘ 훈련 및 펼요한 회의의 개최 

등윷 블 수 였다 호주 내의 모든 삭활원은 해당 

지역 내의 보전용 특정삭품의 생식침 cq 원 

(Germplasm Resourcεs)올 반드시 수집하여 확보 

해야 할 뿐만 아니파， 펼요한 경우 해당석풀종의 

복원계획(Recovεry Plan)의 수립도 반드시 참여 

해야 하며， 이월 워하여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 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풍펀 설 세 운용상 

여 71에븐 많은 문제침도 제가퍼고 있다 예를 늘 

면‘ 희귀 및 떨종위가식물의 복원계획 수립 시 막 

대한 인력과 예선 및 시간판 펼요모 하는데， 일부 

에서는 이라한 일탈이 예상펴는 결과에 버추어 

팔 때에 깨우 비현설석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기 

때문이디 그녁나 현재 특정식불의 보션을 위한 

복원페획 보고서 발간 순위가 전세계적 C즈로 며국 

에 이어 두 펀째~릅 차지할 정도로 많다논 점에서， 

이둡의 활동이 매우 활발힘을 열 수 있다. 이려한 

다양한 보전 활동을 학푼적 또는 섣 무적으로 핏 

반칩하기 위 하여 "Ht. 위 원회 (Advisory Com­

mitteε)릅 운→영하고 있다- 이둡익 주요한 염무는 

식풀의 봐전어) 필요한 각 부처간의 여해 조 

정파 토/셔 소유자와의 타협을 도출해 나}눈 등 장 

차 할;::.1 석연 보션 결과가 또;줍될 수 있도폭 충분 

히 차푼해 주는역할이다 

자연환경보전법메 있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우리나라의 회귀 및 멸종위가삭물의 섣청옳 

위한기준싫정의필요성 

희픽 및 별종위기삭품의 보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엿이 회궈 및 혈종위기 삭물언지， 현재 어떠힌 

위협 상황에 셔해 있는지， 어떠한 삭활이 우선적 

。 로 로호칠 받아야 하는지 등→울 판던 하기 위하 

여 씬드시 펼요한 작엽이 합리적인 보 잔을 위한 

기준의 섣정이다， 

국서il::<:}연걷 전연맹(IUCN : lnternatìonal Con­

servation of Nature and Natíonal Rεsources)에서 

는 .~L간 샤용해 오던 푼류 기준의 문제점을 충분 

히 인식하여 1984년도에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따련 , 제정하여 현재 사용중에 였다‘ 이는 

1991년도에 시안흘 작성한 Version l.O(Mace & 
Lande ‘ 1991}부터 시작하여 Version 2.0(Macε ct 

al., 1992), Version 2. 1 (IUCN. 1993), Vcrsion 2.2 

(Mace & Stuaπ， 1994}을 거 쳐 1994년 12월에 최 

종판이 작성된 바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J 



f 쩌99호 1997. 9] Af 연 보 폰 

E뼈nct(월총총) 

Exψlct in the Wùd(짜생져 멸종종) 

rCri앙때lly EndangeJ해(멸총 위 기총) 
Threat.ened) -카-E찌angered(위 기총} 

(위협총) LV때rerable(겪약총) 

「(Eval뼈빼 
(명가명) 

r Conservatìon oeper녕영lt 

I (보견 휠요종) 
Lower Risk(저위협종샤Near πueater뼈 

I (위협가능총》 

l_Least Concem 
(져환심총) 

Data [농5εÎent(자료 훌충분총) 

Not Evaluated(미 형가총〉 

그휩 1. 국제자연보전연앵 제정 신규 보전 분류 평가처|계도(Macε & Sluart. 1994)‘ 

IUCN 산하 SSC(Spccies Survival Commisions)의 

Web Page에 창 소깨되어 있다‘ 현챙의 주요한 분 

듀 기준은 8개 등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셔|현 

내용윤그림 l과감다， 

필 사는 지 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간 

IUCN 산허 SSC의 지원과 영국 폐염 u 렷 ;"1 소채 

WCMC(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의 

주판으로 베트남의 하노이얘서 있였던 Treζ Coo­

servation Workshop에 초창기달 받아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uj 국， 영국? 호주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석불 보쉰 전문가와 아사아 지역 내 삭팔 전문가 

:_J_룹(Plant Specialist Group)의 책얻자칠-이 포여 

오는 9웰말에 책자틀 발간할 예;성으로 여 Ä] 역에 

지 생 하고 있는 유용 수목을 대상으포 IUCN의 

New Category에 의한 분류 작엽응 하였나 여 7] 

에서 New Category에 대한 몇 까지 분씨침이 토 

의되었는 바‘ 가상 성 각한 문제로는 새 i슨이 따련 

한 분류 기준으토도 가존띄 분류 71푼이 지녔던 

주관석인 푼거1점약 1싼선한 배제가 약협다는 점파， 

새효 마련된 분-듀 서준쓸 작용시키 7] 위해서눈 

당한 생도의 지식이 요구된rl 는 섣이었다 

우리나라애서 도 IUCN의 째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우려나라의 식물에 대한 분류 작업올 해야 

하겠지만， 이는 전세계적인 수준얘서 흰- 보 전 관 

리 똑적야기 혜분에， 궁닥적으호논 우리냐라 자 

체의 목적윷 워하여 우려나라의 실성얘 핫는 분 

휴 가준의 섣정이 반드시 펠요할 젓이니 

현새 우라나라썩서 사용하고 있는 희귀 및 혈 

• 6-

총위기삭볼의 규정을 위한 7. 1 칩쓴 기존의 천연기 

념출의 제정올 우}현 71준과 이어i 몇 가지 

려학적 몇 분류학전인 측t견을 :ï1려한 것어! 볼과 

하다 i추허 우펴니라에셔 곱격한 산엄화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야 높아지고 있유。l] tll추어 봉 I태 

에‘ 국민의 여가 챙택가 자연지형:적으로 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려나파의 회귀 및 별종위기식 

볼에 대한 받전?썩은 결국 인간에 익한 각종 훼손 

행위뜰 갚안한 협리적연 보전책이 되어야 함 것 

이다-

2. 희귀 및 월종위기식물의 대상종엌 선정 문제 

지난 1960년대 이래 우려니라에서쓴 여랴 학자 

나 해당 부처‘ 거관의 희귀 당1 열충우}가삭풍의 보­

전애 대한 관삼이 섣차 고조되어 왔으며. 이에 관 

현 않은 일릎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z 특히 특정 

석환의 진i 전에 었어서 가장 중요한 푼저l언 희귀 

몇 열종위기식딸의 선정에 대해서는 二t 해결이 

본켈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거는 하지만， 션 

진국쓸의 연구 동향윷 활 uil에， 특정 삭울- 보션을 

위한 변주의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시급하고 

펼수적인 얻야랴E 핀1간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희궈 빛 멸종위기삭풍에 대해 보전 생 

볼학적 영장에서 볼 때에 특정종의 보전에 필요 

한 축적된 각종 연구자료가 전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윤 영두에 둘때어l 희귀 및 멸종위기삭불악 

범주플 확정하는 힐은 그려 쉽지 않다‘ 또한 여려 

한 작엽은 탄 한 번만에 임부의 판계 전문가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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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딜 것이 

다. 예를 들면 1996낸도에 산탬청에서 우리나려 

의 회귀 및 멸종위기삭불에 대한 작엽을 한 바 었 

는데， 이에 대한 푼제정은 여전히 남아 있기쓴 하 

지만， 이는 앞으로 관계 부처나 전문가플의 계속 

적이고 적극적인 판섬 속에 꾸준히 보완을 해 나 

가야 할 일호 닫아 있다- 따라서 현재 특정 삭물 

의 보선에 대한 전반적언 엽무가 다원화된 관려 

체제플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섣을 놓고 

볼 때에， 이번에 뚱과된 자연환경보전볍얀이 특 

정의 한 부처에서 단헬화된 통힘적인 성첸 처l 겨} 

로 관리되지 봇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된 

다. 

3. 해당 관리뿌서찍 다양화때 따른 륙정 식훌 
관리의비효옳성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희귀 및 떨종위서식물은 

주로 환경부의 자연환경얻전볍， 문채부의 문화 

재보호엽， 내무부-의 자연공원볍 및 농템부의 산 

렴볍 풍에 의:냐하여 보호륜 받아 왔다 파거플 

뒤돌야 볼 때에 볍이란 책:상할수똑 二1 효용성윤 

반tq 례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눈 점을 고펴한다 

면， 띠변의 자연환경보전볍은 자연환경첼전 판 

1:'-]가 한 부처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지 못하고 여전히 여려 부처 i렬로 분산적인 관랴 

처l 져1 털- 계속 유지하고 였다쓴 생각이 뜰어 아쉬 

운 점이 남아 있다 불론 여거에는 각 부처 사이 

에 충분하고 타당한 야유가 남아 있지는 하겠지 

반? 어떠한 상황얘서뜬 한 부처에서 처l 셰석으로 

판려히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접은 분명 

헬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판단으로는 파거와 tlj 

교하여 매우 획기적언 내용-윤 주로 포용하고 있 

는 본 자연환경보션볍이 합려잭으로 겁행이 될 

지는 다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4. 뿔총 및 회귀식률 생식휠 자원의 중앙 집중 

적 데이터베이스화 뭘요성 

우려나라의 희귀 및 별종위기 삭뭘의 보전에 가 

장 펼수적인 내용은 이에 판한 각종 데이터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고 판려항 수 있는 Database 

Center이다. 이는 현재까자 우리나라에서 희귀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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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식물에 판한 논문이나， 보고서 또논 책 

자 등을 놓고 좋합해 볼 때에 아척도 채워야 할 

자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려라 본다. 

또한 약번 볍안을 지회로 현재 국내에서 자생지 

이외에 넬라 산재되어 있는 희귀 맞 멸종위기삭 

물의 보유 상황을 관장한 판려 대장을 마련해야 

한 것이다. 지남까지는 이들의 엄격한 관려가 병 

플로 분명히 ‘정사되어 있으나， 설셰로는 어느 기 

관에서도 통합적인 자료를 판려하는 곳은 없었다 

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관려하기 

쉽고 다양한 자료의 업랙과 휠요한1 형패의 자료 

출팩야 용이하며- 누구든 언제든 여용이 용야한 

시스템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판 

제 텅국에서는 이에 대한 깊은 관심괄 71 져 주시 

기플바란다. 

5.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창기 모니터렁에 필 

요환자료의수칩혜져| 

화꿔 맞 멸종위기삭꼴익 합려적인 꾀전이란 결 

국 장거간에 걸찬 자료의 수집읍 흥해서딴야 가 

능하다는 정얘서 앞으효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채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펼수적이다. 결국 장거 

석얀 모니터령이 없는 상황애서 특정 삭풀의 보 

전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접을 명시하여 꽉정 식 

촬의 합리적인 보전흘 위한 장기 모니터령획 방 

볍과 그 7:1 속적얀 실행윤 위한 국가 빛 지역 수준 

에서 전략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6. 자연환경보전법， 과연 어떻게 지헐 것인가? 

우려나라의 자연환경 특히 희귀 빚 멸종위기식 

윷을 보 전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에 본 자연환 

경보전법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용어의 

도입 및 정의와 함쩌l 셰교적 찰 준비 되어 있다고 

펀딴된다. 그라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팔 때에 

옆으로 이에 대한 일반 대중:흘 상대로 한 교육이 

충분히 준벼되어야 할 젓여다. 특허 특정 삭물의 

보션플 포함한 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은 어린 사 

전부터 옴에 뼈이도록 하쓴 것이 좋냐는 점에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풍한 직접 

적언 채험 교육의 기회를 늘려 나가는 정책의 수 

립이 반드시 펼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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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관한 보전생물학 검토 
- 개정된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과 곤충의 보전 -

곤충은 왜 보전되어야 하는가? 

지리산의 공에 관한 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 

조되어 환정부， 싼힘 청， 국쉽공원관려 공펀온 세각 

기 현황조사 내자는 지리산 」동물군집애 관한 조 

샤어1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껴산에서 곰 

이 생존한다는 것은 이직 우 려나라의 A~띤환정역1 

일말의 회땅을 갓게 하는 섣 u1 적 상정성 o 효 언 

하며 二l의 파급 효파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려산 숲과 같은 건전한 생-윌-군집올 융직이는 

동얀은 부엇일까? 그것은 곱이싼 대스타가 아니 

다，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곤충릎 비붓현 무 

척추동물， 식풍 그려고 미생물처럼 찬거나 눈에 

띠지 않는 영룹듬 λ}oj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언 

것이다(Ehrlich， 1988; Haf，εrnik， 19n), 한 여1로서 

곤충과 척주동풀간의 이자생산량을 비교해 보자. 

군십니}에서 곤충은 척추동물_l;l， 다도 너 많은 생플 

풍을 생산해낼 뿐 만 아니라 보다 끓은 에너지 전 

달관올 형싱한다(Price， 1984)‘ 심지어 매1:1]목의 하 

잖아 보이는 거품벌래도 설치류- 보 C+는 더 많은 

양의 식물량을 소비하였다(Wiegert and Evans; 

1967) 아 외에도 곤충을 비롯한 많 은 무척추동불 

은 토양에서 산소공급， 배수， 낙엽 분해와 양묘순 

환에 관여하거나 삭블의 화분 때개， 종λ까}포에도 

주요한 역활을 수행할 뿐반 아니라 식불성 식 사보 

서 그라고 포석자로서 또는 포식자의 먹이원 o 로 

서 생태계 가능에서 주요 역활윤 담당한다 

곤충의 엄청난 냐양성으호 말111 암아 많은 종뜰 

01 아직 기재되지 못하였으며 이미 밝혀친 종이 
i냐 하다라도 상당수의 종늘이 단지 한 공 또는 두 

곳 정도의 채집지만이 말려셔 있윤 뿐이나， 이처 

럼 생윌한걱 자료가 때우 불좋분한 상황에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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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 철 
본 협회 회원 

구하고 판충 총의 멸종 내지 국부-직 개체꾼의 전 

t련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딴띤에 현재 

흔하셰 볼 수 있거나 풍부한 개제수플 가진 종뜰 

은 그 때부분이 놓엽 또는 위생해충뜰이다 。}찰 

은- 적응련이 강하여 오허려 인깐의 촬동으로 분 

포역이 확상판 소수의 종뜰이다- 이같은 불균형 

。! 죠섭!된 이유는 지난 서!끼칠 동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깐 활돔에 서인하고 있다 

(Hafernik, 1992) 비교석 연구 자료가 많은 영국 

의 나비 분포 변화판 보면‘ 총 59종중 급세가블­

통하여 별종된 종이 3종， 푼포범위 까 축소펜 종이 

16종， 오혀려 화장왼 좁이 12종， 얀성적언 종이 

27종이었다. 이중 푼포L볍위가 축소된 종-중에서 

단지 1종반을 제외한 15종이 희귀하거나 뜩정 tll 
오 토프(bíotope)에 서식하는 종닫이었다(Polla떠 

와 Yates, 1993) 우리나라에서표- 남한산 소똥꺼리 

의 20년간의 연구(金， 1994필← 효.1면， 총 2f~종중에 

서 /1 의 절종어1 탐한 종이 4종1 급격한 감소추써 

어1 종이 4종?그리고 희소종야 13종이었나­

보선의 판섣에서 카리스，，~등승 갖고 있는 꼼에 

대한 보전 노력은 불론一 중요하다. 이 달을 똥하여 

까뜩이나 부족한 보 전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관 

제살 깐oj띄기 식으로 불어뜯고자 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곤충학자s:.서 강조하고 싶은 것 

이 누가자 있다 첫째는 척추동풀에 대한 정서적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연 보전의 문제는 생 En 적 

C즈로 해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멸종위기 

에 셔한 대형농둘의 보션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판충등의 무척 추동불에 대한 보잔 사이에는 판련 

성이 때우 DI 약하다는 접이다 그 이유는 대형 척 

주동룹중 포식자의 잔존 개처}꾼은 주로 원생역l 

가까운 야생썽불 1;1_호구에 서식히고 있는 반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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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역에서는 절멸위기에 처한 무척추동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대상종에 대 

은 소수만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절멸위 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 

기에 처한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은 자연 또는 인 의하여 대상종의 보전 대책올 마련하도록 되어 

간 활동에 의한 서식처의 단편화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부처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이 척추동물의 생 실질적인 보전 주체가 되는 기관들과 협의할 수 

존 개체군을 지지하지 못할 정도일지는 몰라도 있게 됨으로써 과거처럼 종만을 상징적으로 지정 

무척추동물과 식물의 생존개체군을 유지하기에 하는 단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 

는 충분하기 때문이다(Hafernik， 1992). 구하고， 만일 장수하늘소가 “멸종위기야생동식 

그러므로 환경 행정가들의 대형척추동물이나 물”로 지정되게 된다면 이는 천연기념물로서 이 

자연림의 보전을 통하여 절멸위기에 처한 곤충들 미 천연기념물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볼 

이 함께 보호되리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이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 

제부터라도 곤충에 대한 또는 무척추동물 전반에 다는 법조항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보호 아닌 방 

대한 보전 노력올 특정생물이나 무조건적인 자연 치가계속될수있는맹점이있다.개정안의또다 

성에 편숭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서식지를 점유 른 특정은 제 10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하는 곤충내지는 무척추동물끼리 연결하여 보전 있어서 종보존의 기술을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 

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학적인 관 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서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보 

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전생물학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잠사곤충연구소를 비롯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 감소추세에 있는 

곤충의 관련성 일부의 곤충에 대한 생태 및 증식 연구가 수행되 

고 있는 바 이들이 쌓아가고 있는 노하우가 보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현행법의 7장 생물학적으로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41조에서 조문수만도 1.5 이상 늘어나 7장 68조 때문이다. 그외에도 보전조치의 강도가 다소 낮 

로 상당히 방대한 법이 되었다. 필자는 법에 대해 은 종에 대해서는 제 13조 ‘지도관리야생동식물의 

서는 문외안이지만， 곤충연구자로서 곤충 보전의 지정보호”를 두어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서 나름 

문제와 관련된 조항만을 현행법과 비교하면서 검 대로 종 보전의 노력올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토해보고자한다. 이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전 필요성이 

「총칙」를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상종을 ”특정야 있는 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가운데 여러 

생동식물”이란 한 단위로 뭉뚱구렸으나， 개정안에 곤충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므로 최소한 상징적으 

서는 위협도에 따라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로라도 곤충의 보전 가치는 지금보다는 보다 더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하였다. 이는 미국의 절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보가 

멸위기종법(Endangered speci않 act)에서 위협정도 불충한 상태에서 대상종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오 

에 따라서 절멸위기종(End뻐.gered s야cies)과 절멸 히려 보전의 의미만을 퇴색시킬 수 있는 우려도 

위협종σbreatened species)로 나눈 사례(Fish &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곤충중에는 

Wildlife seπi않， 1978)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률적 CITES에 해당하는 종이 없기 때문에 제 14조 “국 

으로 취급했던 현행법보다는 한 단계 진전되었다 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의 규제”는 해당 사 

고볼수있다. 항이 별로 없지만， 이들 종의 개체를 취미 또는 

제2장「멸종위기야생동식물동의 보전」의 모든 무지에 의하여 수입할 수도 었으므로 문제가 될 

조항들은 절멸위기에 처한 곤충 종의 보전과 관 수도 있다. 제 16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곤충 

계가 깊다. 특히， 대상종이 기존의 환경부 장관으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왜냐면， 

로부터 대통령령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규제법의 강원도 쌍용처럼 초지성 나비의 다산지(申， 1988) 

집행력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로서 서식지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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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면， 지역 농민에게 전통적 농엽 방식올 채 

택하게 하고， 그의 손실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보상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에서 .. 생태계특 

별보호구역”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중 

절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야생동식물특별보 

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내의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저정” 조항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제31조의 “우선보호 

대상 생태계의 복원둥”을 통하여 멸종위기에 처 

한 곤충의 서식지가 보호 또는 복원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제공하였다는 점은 그 가치가 있다. 

제4장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상당 부분이 새 

로 들어간 것으로 제3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 

제38.조 “생물다양성의 연구 · 기술개발 둥”， 제 

39.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둥의 수입둥”， 제 

40조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등의 관리대책”， 제 

41조에서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 둥”둥이 부분적 

으로 곤충종의 보전과 관련올 갖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보전가치를 낮게 보아온 절멸위기에 처 

한 곤충의 서식지도 생태자연도의 1둥급 지역 기 

준에 포함되게 되어 앞으로 자연환경 정책 판단 

의 중요 자료가 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 

다. 하지만，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동의 수입둥” 

을 언급한 제39조에 대해서는 외래 곤충이 앞으 

로도 급증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곤충에 대해 

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보인다. 또 

한， 제41조의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 둥”에서는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곤 

충학 전문가가 정삭 직원으로는 전무한 환경부가 

보전상 미묘한 A종을 B종이라고 하여 반출한다 

고 할 때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제6장의 「보칙」에서는 제52조 “생태계보전협 

력금의 용도” , 제57조에서 끼}연상정표식 및 지 

방자치단체의 상징종”와 제58.조의 “민간자연환 

경보전단체의 육성’· 등이 곤충의 보전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 및 생 

물종의 보전사업，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었으므로 법상으로는 곤충의 보 

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다. 하지만，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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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얼마나 클지는 몰라도 법내의 16개 이상의 

사용처에 다 사용할 경우， 결국에는 모든 사업들 

이 하는 시늄만올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연상정 

표식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정종”올 통하여 해당 

지자체마다 대형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상징물 지 

정이 이루어지던 현 추세에 곤충올 비롯한 다양 

한 종에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하는 바랩이다. 마지막으로 .. 민간자연환경보 

전단체의 육성”애서는 절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 

호 동의 활동올 하는 민간자연환경단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서 곤충의 개별종 특히， 반덧불이 

동파 같이 심미적 및 문화적 가치가 큰 종들에 대 

해서는 일본과 같은 보호회의 형성올 기대하여 

볼수있을것이다. 

제7장의 「처벌」에서는 기존에는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정역이 

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으나， 개 

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동물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되었고， 이외의 절종위기동물은 3년이하의 

징역과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곤충을 잡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 

심올 높이는데는 한 몫을 할 수 있올 것이다. 

미국 철멸위기종법에서 곤훌의 보전 

1950년대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일 

부지 역에서 대왕나비(Monarch butterflies)가 법 적 

으로 보호되기 시작였으나， 곤충올 비롯하여 모 

든 무척추동물이 보호받게 된 것은 197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절멸위기종법(The En­

dangered Sκcies Act)를 만들면서부터 이다(Pyle 

둥， 198.1). 

이 법에서는 1996년 6월 현재 곤충중에서 24종 

이 절멸위기종으로， 9종이 절멸위험종으로 등재 

되어 있다(미국환경보호국자료， 關根孝道，1997에 

서 재인용). 동재된 종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 

은 매일 관보에 5가지 범례로 나누어진 후보종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9년까지 톡 

토기목으로부터 벌목에 이르는 14목 504종이 이 

후보종에 포함되어 있다(Opler， 1991). 

곤충의 경우에 가장 좋은 보호 전략은 채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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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보다는 서식져의 파괴플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펼수적어다 실례로， Charl잃 Rothsc퍼ld는 멸종위 

협에 처한 각각의 희귀종뜰올 캔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서식처와 특정 생태겨1φiotope)를 보호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째달고， 1915년애는 자 

연보호구의 후보지로서 영국자연지역의 쟁4개 잠 

정적 목록올 내었는데， 이중에는 회귀곤충의 보호 

에 매우 중요한 많은 서식처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Pyle 등， 1981). 이같븐 점에서 이 볍의 특정이 종 

파 그 서식처를 모두 보호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서} 

제에서 가장 강력한 볍힐 것이다 보호 대상종의 

등재로부터 그 종의 생존에 펼수적인 중요서식지 

(C디ti，앉1 h하)itat)를 함께 지정하도록 1978년에 개정 

법에서는 명시플 하였고， 이달 지역의 지정에 따른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준비되도록 규정하였 

다 또한， 1978년에 개정볍에서는 단순허 풍재된 

종에 대해서는 회복 계획을 수렵하도록 되어 있었 

으나(Físh & Wildlife Servi，야， 1978), 1988면에 또 

개정되면서 회복계획 준비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 

여 정필화시켰으며 아-올러 시민의 참여라든가 최 

소한 2년에 한번은 회복계획 실시 노력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현채 떠국의 1갱호대상 

종으보 룹재된 33종의 곤충중에셔 잉종애 대해서 

는 회복계획여 마련되어 있다{협햄R孝道， 199η. 설 

채로，서식지의 보호플위한토지 취득을할수 있 

도록까지 되어 있어서 토지 및 불 보선기끔볍 

(μnd & Water Conservation Fund Á!α}를 흉하여 

나비 의 일종(Apodemia mormo langεri)의 모든 서 

삭처를 사뜰인 예거 있다(Opler， 1991). 

이 볍온 채집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있야서 보 

호총인 플로리다호랑나l:lj 의 경우애 알파 유충 및 

번데기의 채집은 금지되었지만， 성충의 채집은 

허용되었다(Pyle 등， 1981). 

효과적인 법 운용의 전쩌| 조건 

우리나라의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동붉의 보전 

에 대한 분제점은 물론 연구자료가 매우 빈약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전 전략의 부재이다. 이번 볍안의 개정 

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 

본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았다 

‘ 
l 
i 

i 

이제는 개정된 볍조문을 사문화 시커져 않고 적 

극적인 노력올 통하여 얼마나 잘 집행할 수 있는 

가가관건이 될 것이다.아울러 미래를위하여 미 

국의 절별위기종볍과 같은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 

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곤충을 보전하기 위하 

여 볍을 가장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 

지에 관섬과노력이 펼수적일 것이다. 

첫번째는 사행령에 포함될 멸종위기종의 선정 

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전문가나 교수가 참여한 

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이 되지는 않으며 중요 

한 것은 종의 선정 기준파 대상종의 평가가 과학 

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IUCN의 

정우에도 주요 분류군별로 각기 정해져 있던 기 

준을 하나의 통-합된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푸려 

4차례나 개정판을 만들어 내고서야 최종안이 확 

정되었고(박 · 션， 1996), 일본의 경우 총보존볍을 

재정하기 앞서서 4년간 낀급히 랜호를 요하순능 곤 

충에 대한 조사(.1:옳竟廳‘自然保護局野生生#짜果， 

1991)플 행한 바 았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열마 선에 환정부는 기준을 나픔대로 정하였다. 

이는 IUCN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한뮤이라는 국 

가적 규모에서 모든 생물군에 적용힐 수 있는 단 

일 기준을 만뜰려고 애플 쓴 노력이 있다 하지 

만， 피연 우리 연구 자료의 현실이 모든 분휴군에 

석용될 수 있는 단일 기준이 적합한가를 고려해 

보야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때가 

않되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 곤충을 닙l훗한 무척 

추동물의 경우에는 객관석인 근거 자료는 거의 

없고， 오히려 경험적인 주관적 자료가 많은 상황 

이다. 설국 곤충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자료가 쌓 

아지기 전까지는 전분가들의 많은 개인적 경험 

지식을 기본 근거로도 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 

어야한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특성야생동룹로서 볍적 보 

호 대상에 뜰어가 있으나 이틀 종늘에 대한 분 

포， 생활사 등 최소한 생물학적 정보도 제대로 

밝혀전 총여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볍의 

개정을 통하여 종의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기초 생물적 정보를 모을 수 있쓴 연구를 수 

행하여야 하며， 특히， 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 

을 정도로 심화된 연구가 전행되어야 함을 I영심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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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등재된 종에 대하여 중요한 서식지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정야생동식물에 대한 적극적인 서식처 보호가 

없었던 현재의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않된다. 종 

만 지정되고 나면， 그 종에 대한 가치성만을 키워 

나 불법 채집을 부추가기만 하였다는 비난을 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종의 거래만을 금 

지하는 CITES에 의하여 지정된 종들에 대하여 

수집가와 무역엽자들에 의한 포획이 증가되는 경 

우가 있었다(Joycε， 1989:Samways에서 채인용). 

네번째는 대상종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실질적 

인 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 

치단체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되고， 지역 주민 

의 침여가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복원은 사 

람이 하는 얼이므로 아무리 과학적인 계획도 지 

역민의 이해와 참여를 구해내지 못하면 실행되기 

가어렵다‘ 

다섯번째 복원 계획이 수립된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행하 

여야 한다 물론，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이번 볍에서 

는 16가지의 픈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얼마 

나 효용있는 돈이 될지는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 

이지만， 새로운 기금의 창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는 아쉬운 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법을 집행하거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전문가도 시행착오가 있지만， 전문가 없는 행 

정은 파학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거의 흉내의 수 

준이지 실질적인 것이 없다- 미국의 어류 빛 야생 

생불국도 절멸위기종법의 제정 이후로 곤충 보호 

엽무는 1974년 곤충학자플 채용함으로서 시작되 

었음(Pylε 등， 1981)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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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관한 보전생물학적 검토 
-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 -

셔 론 

1992년에 발효되었던 자연환경보전볍이 내년 

부터는 대폭 개정된 모양새로 새롭게 시행될 예 

성이다- 이전보다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생태계 

보전윷 위하여 관리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펼요한 경우 생태계의 일부와 

그 열개들 복원 또는 창조해 나갈 뜻까지도 포함 

하고였다‘ 

이 볍이 시행됨에 앞서 열마간의 우려 도 없지 

않다 우션， ‘생태계’라는 개념부터가 결코 단순하 

지 않은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온갖 만룹 

이 서로 어우랴져 기능 하는 자연의 제 모습을 찾 

기가 어디 쉬운 일아겠는가 더구나 제각기 다른 

관섬에서 비풋되는 인간사까지 복장하게 얽혀 있 

으니 어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본 

볍이 써돕게 처음 사행되는 시점에서， 주무 행정 

부인 환경부와 기타 관련부처간에 홀륭한 조화릅 

창출해 나가지 않고서는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제 

되기도 심장이다， 기존의 환경관련볍플이 다소 

소극적이거나 약체로서의 성격플 변지 못했던 것 

도 사실이다‘ 하지딴， 국가 환경보전이 아제까지 

별다른 실효플 거두지 못한 것이. 결코 마땅한 볍 

이 없었던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둘가도 한 

다- 이번에는， 보다 합리적인 법제를 마련함으로 

써 이런 문제뜰을 반드시 해결해 보려논 의지가 

엿보이는 껏도 영연한 사실야다 그러나 관련부 

처간의 보다 나은 조화만은 꼭 션행되어야 이 t섭 

의 효과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규저!일변도의 일시적 효과반을 위하여 

열마간 추선되다가든 잘 자켜지지 않아도 되쓴 

('1), 그런 또 다른 볍으로 변질될 위험도 였다 볍 

• 13 • 

김 수 일 
한국교왼대학교 생물교육과 

의 사문화논 언제나 경계되어야 할 문제다. 

본고는 개정 자연환경보전볍 가운데 제3장 생태 

계보전지역의 관리에 해당하는제 18조부터 31조까 

지의 사향을 보전생불학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 

로 한 것이다- 그랴므로， 여기서는 제 1장총척과 제 

2장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의 보전 부분이 규정 

한 사실을 토대로 실로 가치 있다고 언정되는 생풀 

종의 서삭지 등 생태계보전쓸 위하여 필요한 지역， 

즉 땅 판리의 대책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개정법에 나타난 생태계보전 의지 

제 18조에 의하면， 크게는 생태계보전지역을， 그 

리고 보다 작으나 구체성을 띤 생태계특별보호구 

역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의 것은 생태 · 자 

연도에 의한 1등급 지역 또눈 득별히 보전할 필요 

가 헌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주떤， 자방자치 

단체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고， 뒤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득별히 정하는 것 

이다. 대개는 자연상태의 원시성* 지형 지질 등 학 

술적 가치‘ 생물다양성의 풍부도， 그려고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상태 등이 지정의 근거가 된다. 

다음 제 19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파 협의하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 그리고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지역의 관려기본계획을 수 

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 · 도 

지사가 펼요한 보전지역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부 

분이 세30조로 옮겨져 있고， 환경부장관은 지방 

의 요청이 있을 사 이릅 고사하여 지정할 수 있던 

젓아 이제는 다셔 관계 증앙행정기관의 장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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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펼요하게 되었다. 우선， 19.조의 사항만을 보 

게 되면， 이제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정을 위한 협의(요청}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 

는셈이 된것이다. 

이상의 제 18조， 19조는 먼저의 자연환경보전법 

에 비할 때， 보전지역의 지정파 관리를 확대해 나 

가는 데 오히려 보다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의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관련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훨씬 많 

은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 된 셈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실은 환경부 

장관이 훨씬 더 신중을 기하여 천거해야 가능한 

문제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신중하게 보선지역 

하나 하나를 지정해 간다논 것이 나뿔 이유는 없 

으나， 국내 도처에서 개발에 관한 결단이 비교적 

손쉽게 내려지는 데 비하면， 보전지역 지정이 여 

전히 어려운 일로 냥을 수가 있다. 주관부처인 환 

경부가 여깐한 보전지역의 지정 및 보전의 의지 

를 키워 가지 않고서는 실현되기가 곤란한 문제 

로 대두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오늘의 멸종위기 생물종들이 잇달은셔삭 

지 축소， 훼손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발을 위한 땅 사용 욕구가 감소하지 

않는 한， 주민 또는 이해당사자틀의 의견수렴 또 

한 공전만을 거듭할 공산마저 크다. 앞으로도 만 

일，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이 확대되지 못할 것이 

라면， 국내의 멸종위기종， 보호종뿐 아니라 국제 

보호종까지를 대상으로 대폭 획대， 강화된 제2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등의 보전이 의미하는 바마 

저 별 것 아년 것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딴지， 지 

금까지 환경부가 ‘특정 야생동식물’을 지정 고시하 

므로써 조류와 포유류를 제외한 일부 동삭룰군에 

한하여 관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의 열등성을 

변하게 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이는 또， 지끔까지 항시 문제되었던 ‘부처 이기 

주의’의 또 다픔 양상으로 진전되지 딸아야 한다 

는 우려이기도 하다‘ 산럼청 소관의 조수보호 및 

수럽에 관한 볍률이나， 문화재관리국 소관 문화 

재관리법에 의거한 천연기념물 보전근거를 결과 

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를 또는 기능상으로 일원화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의의가 탈 수 있 

겠다. 그러나， 조류와 포유류와 같은 가시적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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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불군 보전을 위한 세 가지 법이 제각기 보다 강 

력한 규제법적 성격으로 개정만을 거듭하며 사설 

상 반드시 지켜야 할 서식지 등 보전에는 이렇다 

할 성과없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마저 크다. 

이런 가운데， 지금처럼 부처간의 소모적 논쟁의 

소지만 커지게 된다면 더욱 곤란한 일이 아널 수 

없다 더우기， 제 18조 3항에서는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 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전지역의 까치 

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펼요가 없게 된 경우， 지역 

의 해제， 변경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는， 볍의 앞에서 강조되었던 er, 생윌종파 서삭 
지 쩍-원에 관한 의지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 

는부분이다 

여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거타 사유”처 

렁 모호한 표현이 남아 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거의 보전지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야마 지나처게 오염 또는 훼손되었다는 근거로 

지땅자치단체장이 。}를 지정해제 또는 개받대상 

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았고， 또한 

이 일이 가능항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또 다른 하나쿄， 주덴의 의 u]가 분형히 정의되 

지 않은 가운데 ~~둡의 권익보호가 저나치 게 명분 

화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지역보전을 더욱 어렵거! 

함 소지가 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지역의 보전 

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제도 

적 기반을 될수록 모볍이 아년 시행령 농 관계법 

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았을 젓 같다. 왜냐허변 주 

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객관적 명분은 어디끼지나 

지역보전에 대한 주빈의 참여와 기여를 유표함으 

로써 발생되고 또 보상의 방법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순서이거 때문이다 단순히 주 

민이겨 때푼이1 당연히 어떤 요구든존중되고권익 

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를， 모볍이 명푼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의 대 

상이다. 실제로， “주민의견”은 얘우 다양할 수 있 

고， 때로는 볍파 제도의 기본취지룹 벗어나는 정 

우도 있을 수 있다 볍의 테두리 안에서 주떤의견 

올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데는 많은 행정 적 관리능 

력과 부단한 타협， 그라고 예기치 못한 일뜰에 대 

한 위기관리 능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 법의 제2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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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둥 다른 관련 

법이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는 대부분 그 기존 법 

에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 1장과 2장애서 

보였던 보전의지의 대폭적인 확대가 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한 제3장에서는 전보다 후퇴만을 계속 

하고 있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또한， 군사목 

적행위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전통적 영 

농을 위해 펼요한 행위는 규제하지 않기로 하고， 

주택의 중축도 2배 면적까지 허용할 뿐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관계 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 - 허가를 받은 경우는 또 예외로 

하고 있다 하천이나 호소의 경우를 예로 들변， 

농어촌 하도정비사업 둥에 의한 하천의 직선화， 

구조변경 등의 행위도 보전지역 내에서 그대로 

시행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21조에서는 사실상 생태계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출입제한 시행의 절차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공원법과 문화재 

보호법 둥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이며， 환경부장 

관이 출입제한올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이룰 고시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도 해야 한 

다. 만일， 제21조 1항 2호에서와 같이 자연환경의 

복구를 위하여 출입제한을 시행코자 고시하였올 

때，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대하게 되 

면 어찌될 것인가의 문제도 없지 않다. 이런 경우 

역시， 법조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행의지와 부단 

한 타협， 절충 둥 운용의 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요즘 같아서는 언제고 있을 수 었는 

일이기도하다. 

제23조는 긴급한 보호가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었음 

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도 여러 단계의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 

분의 조항이 그렇듯 이 역시 “해야 한다”와 같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 는 소극적 권고조 

항이라고 볼 수가 었다. 권고조항이 많을수록 법 

의 효력은 시행 책임자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게 

마련이다. 이 볍올 가지고 얼마나 진취적으로 긴 

급한 상황의 생태계를 임시로라도 지켜 낼 수 있 

올지 의문이 남는다. 예컨대， 멸종위기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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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쉬운 부분이다. 

제24조， 25조는 생태계보전올 위한 토지의 확 

보， 매수 둥에 관한 규정이며， 제26조는 보전지역 

의 수질오염 둥의 영향올 개선하기 위하여 인접 

지역 주민의 오· 폐수 처리를 지원하는 방안올 

수립할 것과， 이를 지원하는 조치에 관한 조항이 

다. 환경친화적 농 · 임 ·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훨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제2항). 특히， 재26조는 

수질개선이 환경부 주요업무의 하나임에도 불구 

하고， 농 · 어촌 지역은 물론 생태적 자연도가 비 

교적 높은 지역에까지 날로 확산되고 있음올 감 

안할 때， 환경부가 그 업무상 균형올 각별히 고려 

해야 할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27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보전과 주 

민과의 조화에 관한 조항이나， 여기서는 특히 보 

전지역에 대한 주민의 우선적 이용올 재차 보장 

하고 었다. 또한， 주민은 지역의 보전올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이용의 권리뿐만 아니 

라 보전을 위한 노력마저 합의 이후에 요구되는 

사항언양 명시되어 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 

이용의 형태， 방법들에 관하여도 보다 분명히 해 

야 할 필요도 있고，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만큼 보전 노력의 의무도 보다 명확히 하여 적정 

한 권리와 의무를 통한 명분이 드러날 수 있는 조 

항이어야 한다. 아니면， 이와 같은 내용은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둥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보전업무와 

주민과의 갈둥 문제를 보다 기술적으로 조절해 

나갈 만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조 

항이 있음으로 해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에 보탬 

이 되기보다는， 앞으로 갈둥의 심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 

하여야한다. 

제28조부터 30조까지는 시 · 도 생태계보전지 

역(제30조)올 포함하여， 자연유보지역(제28조)， 

완충지역(제29.조) 둥을 지정하고， 보전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 

데 제28조의 자연유보지역은 단순히 보전활동올 

시행하지 않고 남겨 두기로 한 지역이 아니라， 현 



I 재99호 1997. 9] 자 연 보 존 

재는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예컨대 남 · 북방 한 

겨l선 사이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을 말한다 제 

28조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도 장거적인 보 

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플 위한 종합계획을 수 

립하게 하는 끈거가 되는 조항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밖에， 완층지역을 지정하여 관랴할 수 

있디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 사 도 

생태계보전지역올 지정，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 

들은，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보전을 위시 

하여 국가가 표현하는 총체석 보전의지에 따라 

그 효력여하가 결정될 컷이라는 관점에서 별변 

새로울것이 없쓴것이다 

이에 비하여 셔131조는 이번 개정볍에서 득이한 

사항이라고 딸 수 있눈 것으로， 펠요성이 인정될 

사 멸종위기 동식풀의 주띈 서삭환경을 우선보호 

대상효로 하고 쩍원대책을 추친할 수 있도록 하 

는 끈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살γ 환경부는 꺼개의 

생풍종 보전대책보다도 국가환경 차원에서 생붉 

의 서식환경， 생푼다양성， 그리코 。 I~"-바 생태계 

보션， 또논 복원에 새로운 볍채플 통하여 남d，-뜬 

시야렐 펼쳐 갈 수 있였다면 더욱 좋았다 그러 

나， 생물다양성， 혹은 멸종위기의 생풍종플 P 잔， 

복원하기 임해서는 그 서삭자와 환경을 휠허 →댄 

전‘ 복구해야 함에도 개정법의 “제 3정 생때계보 

전지역의 관리”부분은 전한적으로 배우 미흡환 

진보에 그치고말았다 

보전생물학적 평가 

개정볍이 지니는 큰 특싱으로 두 가지를 둡 수 

있다‘ 나머지 가운데도 세법 큰 변화가 였으나? 

볍 조문 자처l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좀 더 두고보아야 할 힐뜰이 더 많다는 의 

마도될수있겠다-

우선， 두 가지 특정 가분더} 하나는 환정부가 주 

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생물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법적 끈거가 마련되었다수一 사실이 

다‘ 파거에는 자연생태계를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끈거쓴 있었으나， 이 근거는 조류와 포유류가 제 

외되고? 비교적 희귀한 식물， 곤충， 어류， 양서 파 

충류뜰로 구성된 환경부 특정 야생동식촬로부터 

나온 것이였다. 그러나， 이재 개정볍에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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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깝고 가시석이라 할 수 있는 조류， 포유류 

룹 포함하여 밸종위기， 또눈 희궈하여 랜(호플 필 

요로 하는 총， 그리고 국제적 보호대상인 동식불 

을 관려， 보전의 대상 0;료 삼게 된 것이다‘ 二1 위 

에 다양한 생물총을 모두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까지 보션의 대상으로 삼게 된 젓이다. 참고삼아 

첨언하사띤， 생불다양성은 종다양성， 유전다양성 

파 생래계다양성까저흘 모두 포함히는 개념이다. 

또 다른 하나， 개정법이 지니는 큰 특정으로 위 

반행위에 대한 별칙여 대폭 강화된 점과， 범칙금 

이외에도 생물자원과 생태겨l룹 포괄적으」토 관리 

해 냐감 쩨원까지또 따련했다는 점을← 뜰 수가 있 

다. ~]_펴고는 얼마간， 생태계보전지역 주민에 한히 

여 규제플 풀.lL 권익을 보장허기 위힌 볍적 단거 

플 1CJ}련한 일변도 있다‘ 한편으론 규제룹 대폭 ;상 

화하고- 본 범 제 l 조 목적애 명시한 바， 쾌적한 자 

연환경에서 여유 었고 전강한 생활음- 누혈 

가운데 일부인 주띤에 대한 배려만이 이하 본푼에 

서는 보 정-되어 있다‘ 나머저쓴 환경부자 나룹대호 

운용의 표블 밸휘해 나갈 부분이다 그래도， 다양 

한 생물을 총제적 0;료 관려해 나갈 지반을 마련한 

셈여니 아는 바땀친한 알잉얘 뜰힘이 없다‘ 

허지반， 그 결과가 단지 다른 중앙행정부가 편 

려하떤 생볼군을 끌어오고 난 뒤‘ 또다서 실효성 

석1 엄연한 제한이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 

나가지 않게 되기륜 바란다- 그런 우려를 감출 수 

없는 。l유 가운데 하나로， 우션 보전대상의 생물 

증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고 나서， 0]를 중점적 

으로 판리하는 엘도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나 자 

칫 “종 보 선” 차원 9~ Tf셰행정으로반 진전 펠 수 

가였각 때문이다-

더우기， 제6장 보 칙 가운데 명시된 “생태계보 

선협력끔”의 출처(제49조)를 볼 때， 그 우려가 더 

해짐 수밖에 없다. 이 협력금은 개할사업자가，그 

것도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fJ 1 치는 영향이 현 

셔하거나 생볼다양성 감소틀 초래하는 사엽지-로 

부터 정수되는 자금이다 그라니 만큼， 사영자가 

초래하는 생태계 위해요언을 훨씬 능가하는 효율­

로 야생환경이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관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엄 청난 파괴를 자 

초항 공산이 크다 요즙의 경제논리로 자연환경 

까치플 제대로 남부함 만한 사엽자가 어디어!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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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의 문제다. 

환경관련 행정업무에 보다 혁신적인 전문성도 

펼요하지만， 설은 이보다도 미 래환경에 대한 비 

전이 더욱 중요한 시접이라고 보는 이유다 지금，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는 다양한 생물과 별종위 

기 동삭물의 서식지릅 포함하는 생태계보전 대책 

이 사실은 마냥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음 지울 수 

가 없다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제 3장의 조문뜰을 음미하노라면， 여간 훔륭한 환 

경부장관을 모시지 않고는 서식지 브전， 즉 생물 

상어 준수한 땅음 보전하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 

는 형편이다 한 마디로， 종 보전의 측면에서 다 

소깐 친일보 나선 면이 었다면， 서식지와 생태겨1 

보 션에눈 뚜 발짝 이상이나 먼저보다 후퇴하고 

였다논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생활다양성의 보전이나 오 늪날 환경의 지표생 

룹이라고 보아도 좋을 멸종위기 생물플을 제대로 

보전하는 데든 될수록 큰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양상의 서석자형을 고루 보전지역으로 획보해 나 

갈 수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브전 

생물학적 평가의 핵심열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세 18조 2항 3호얘 명시된 “해양생태셰특별보호 

구역”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 이에 대한 소 

관 장관은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저:160조에 

띄하면 1 본 새정볍익 수많은 조항 증 “해양자연환 

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자연환 

경을 재대로 지키자는 볍으로‘ 환경부가 애초부 

η
 

터 소선 있게 밀고 나갈 뜻이 있었다면， 얼마간 

시행상의 중복이 있더라도 부처간 사전조율에 보 

다 만전을 기했어야 옳다 그래야 미래를 향한 개 

혁적인 볍으로서 충분한 기대와 면모를 지켜 갈 

수가있을것이다 

생태계를 다루거나 관리하자는 문제는 결코 단 

순하지도， 그 성과를 쉽사리 거두어 들일 만한 문 

제가 아니다. 다루고자 하는 무생물자원， 생물자 

원의 종류와 성격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제대 

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필요하지만 

훼손 또는 이미 잃어버린 생태계 요소를 복원하 

는 일은 더욱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대개의 법제가 그렇듯， 목적과 취지는 더할 나 

위 없으되， 기술적인 면이나 충분한 효력을 위한 

고려가 미흡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한 볍적 효력이 정착하기까지는， 볍의 지향성， 운 

용， 구속력， 그리고 각종 사안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관리능력 등이 판건이 된다. 그런 과 

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문성이다 뭉 

룬， 의회나 행정관료， 볍관이 시시 때때로 불거져 

나올 온갖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만 할 

펼요는 없다 그라나，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볍제의 

탄생과 관련하여 지금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합 

리적 시야에 의한 입법， 시행， 그리고 거탑되는 

판례활 동한 전통의 수립이다. 그럼에도， 특정분 

야 전문가들의 학술연구 의욕이 충분히 보장되지 

도， 그 결파에 의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 또는 존 

중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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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관한 보전생물확적 검토 
-자연자산의 관리-

최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볍은 종전의 볍과 그 

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 법은 특히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되었 

는데， 그 하나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이고 효윷적인 

보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환경보전올 위한 지역 

주민의 자윷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의 자연환경올 체계적이고 효윷적으 

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1)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2) 전국자연환경조사 3) 멸종위기에 처한 야 

생동식물에 대한 보호 4) 생태계보전지역의 셜정 

관리 5) 생물다양성 보전 둥의 활동을 하도록 명 

시하였고， 자연환경보전올 위한 지역주민의 자율 

적인 참여률 유도하기 위해서는 1) 자연자원의 지 

속가능환 이용 2)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3) 국번에 

대한 건전한 자연이용 방안 제시 4) 자연환경보전 

을 위한 재원마련 동올 하기로 명시하였다. 

특히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종래에는 없던 

“自然資塵의 管理.리는 章을 신셜하였다. 이 장에서 

는 1) 自然뚫鏡保全 · 윈j用施設의 設置 2) 自然{木휩、 

地의 指定 管理 3) 自然景觀의 保全 4) 公共用으j료 

利用되는 自然의 짧騙止 5) 生廳號의 育成 이 

都市의 生態的 健휩生 向上 둥을 명시하였다. 이 장 

은특히 앞에서 제시한두가지 목표중후자인 ‘자 

연환경보전올 위한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표 1 참조) 필자는 새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의 제 5장 “自然資훌의 월理.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 

로 그 특색올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흡然훌앵훌뿔全法과 自然훌훌의 管理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올 전체적으로 보았 

-18-

김 은 식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표 1. 자연환경보전법의 종전법톨안과 개정법률안 
의체제비교 

종전 법률안 개정 법률안 

장 변호 장 채목 

제1장 총칙 
제2장 자연환경보전 기 

본계획 및 자연환 

경에 대한 조사의 
실시 (빼지 통합) 

제3장 자연환경보전올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제4장 야짱동 식물의 보호 

제5장 자연환경 개선지 
역의 지정 및 개선 

조치 (폐지) 

채6장 보칙 

채7장 벌칙 
부 칙 부칙 

장번호 장채목 

제1장 총칙 

제3장 생태계 보전 

지역의 관리 

(개정) 
제2장 멸종위기야생 

동 식물 등 

의 보전(7)>정) 
제4장 A갱물다X양성의 

보전깨정)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신셜) 
제6장 보칙 

제7장 별칙 

부 칙 부칙 

을 때， 자연자산의 관리는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 

조되었다. 이는 기존의 법률안의 제5장언 “자연 

환경 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를 폐지하면 

서， “자연자산의 관리”라는 장을 신설하였던 것올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올 신설할 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자연 

자산의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 법에서 다루는 자연자산이 진정한 우리나라 

자연자산 중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한 명확한 제시가 되어 었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산價塵)이라 하면 자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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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 다른 법률에서 규정관리하는 자연자산을 

책외한 니ï1Ì저 자연자원중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여용 가능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았다. 바로 여거에 이 볍야 제시하는 자연자산 

관랴의 근본적언 제약점야 있다고 할 수 있다 

。}러한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볍에서는 

아라한 자연자원얘 대해서 자연환경 보전 이용사 

설의 설치，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경관의 보전， 

자연훼손-의 방지， 생태판광의 육성，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 등의 딴리활동윤 규정하고 있다. 자 

떤자원윤 대상으로 하는 관려활동이 브전， 복원， 

이용(사용)， 떤구/교육 뜸이 있음윤 고려할 때 1 이 

는 환정부가 나픔대로 자연환경보션을 위한 실질 

적인 역할윤 하꼈다는 의지할 적극적으로 ]보인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터한 의지룹 설천 

하지 위한 설;설끽얀 벌-펀올 n}련하였다는 데에 

재산을 멸한다 c펴 71에서 자분은 상푼올 만드는 

더! 펠요한 생산수탄야나노총랙윷통틀어 얻 

다고 할 수 였다‘ _::r i'i므표 자연자산。}라 

펀음- 구-성하는 성분 증‘ 연간이 필요로 하는 재회 

와 흥역음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 증 언간의 

힘에 펴해서 만뜰어 친 것이 아년 자연적으포 딴 

친 채산이 되는 젓을 통뜯어 웰켠는다 그21 

므토 지연자산은 우려나라의 국토 안에 있는 자 

연생태 젝의 모뜬 구썽요소와 그것들의 총화<;， 1 영 

을 다}상으로 하여. 그 얀에 있는 자론이 되 

E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볍해서뉴 자연자산띄 

지‘公共댐으로 여 

태계 등에 국한}서키고 있다 

대상으로 펀 i괴하는 

야탬 

표 2. 자면자상 관리활동의 특성 평가 

ε 서 •, 。

’‘1 행주채 !”상 활~양 

제한성 

자연환경 

닐 션j1] 이용의 

효율성 세고 

관계중앙행성가 

관의 장 찢 지방 

자치단채의 장 

자연공원은 

포항뇌지 않윤 

가능생 
• -10 
U느 ., 도 지 사설 /상태겨! 씬낀 보잔 여용 복원 

r 

、 j@ @ @ ;，1 서이 j、1 긍‘ ‘ 1. 2 -~-1 ;:_:, 

지방자치 

단쩌획장 

자연공~펀， 문화재 

지역 간은 공윤 포 

형외지 않정-

지늠→까저 씬려 

되지 않은 자연 

의 효융적 관려 

자연휴식71 
。1

시챙펀2-} 

@ @ 

관계중앙쩡정기 

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싼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정의 7] 

I상확하지 않응 

;7.Î연챙관 }셔[전 

이 t§문화되어 

진극적 경판보 

호의 ~l이 헬럼 

7JO::1 _)'J .Jì 0] 
j '，_~ {j L: _-‘ 

l-J λj _-'--, , 
@ @ 

지방자치 

딘체의 장 

지방자치 단채쇄 

따라서 일판되지 

않는 판려 7}능함 

서금까지 4갇혀 

되지 않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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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한 의미틀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방치되고 파괴되 

고 있는 우리나라 자연자원에 대해서 그것을 보 

호할 수 있는 기반올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었다. 

이러한 자연자산의 관리활동의 특성윤 평가하 

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는 앞에서 논의 

한 자연환경의 구성요소/관련요소에 대한 평기-와 

관리활동의 득성에 대한 평가 이외에 자연자산 

관리 활동의 가능 성 (potential)과 제 한성 (lìmitation) 

에 대한 특성과 수행주체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특허 이라한 관리활동에 대해서 환껑부장 

판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1 협의， 권고? 

요청 또는 지원을 할 뿐， 환경부장관이 독자적으 

로 시행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균정하고 있져 않 

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갓제적엔 규정 

어 아년 권고의 성격이 강하디는 것→알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그해셔 다튼 행정기관의 장이 어떠한 

의지룹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 싼리활동잉 

여부가 결정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바람직환 自然資훌響理의 方向

자연환경보전볍에서 명시하는 지연자산익 관 

리흘 잘하기 위해서는 二l럼 1에 제시하는 바와 

같은 차원에서의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정 

확한 현황파악， 파괴요인의 평가와 그 제거， 그러 

한 차원에서 져l사된 띠래전망이 펼요하다 특히 

자연자산의 증대흘 위한 장기적인 목표활 I갱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엿보 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였 

다. 이러한 목표가 병확히 설정되어야 우려는 더 

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또한 그 

방안의 효율성을 아울러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 볍에서 새로 선설된 자연자산의 판리가 잘 체 

정되었는지룹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려한 차원 

에서의 정토딸 하나썩 해 나가야 할 잣이다. 그라 

나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가지 제약정뜰쓸 고려할 

때， 이라한 검토를 하냐씩 서행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된나. 이라한 평가는 

추후에 。l 법을 서행승F는 과정에서 더욱 적절한 운 

용방안을 모색하고 그 보완책을 지속적 ö 로 제서 

- 20-

장기적 자연자산의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산의 아용) 

그림 1. 지속가능한 자연자산의 판러방안(조성과 01 
용)모색율위한흐름도 

해야 할 것여라는 ;젓반 지적하고 넘어가려 한나‘ 

自然環壞保全율 위한 自然資훌쏠理 

자연자원관려의 주요한 요강은 생태겨i의 효율 

적얀 판리효 요약된다고 채시합 수 있다. 아는 생 

대계의 구조뜰 건전하재 조성하고， 그 거능이 효 

율적으로 유치되며， 이랴한 구조와 7]능이 장기 

적 0;료 건전하게 발달하는 것융 종합적으로 포함 

하게 된다. 이플 위해서는 생태계 현황을 평가하 

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생해셰 지표에 대한 장기적언 연구/조사를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냐. 이는 어 볍에 

서 궁극;적 o 로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현 목표의 

하나언 생불다양성의 보전과 1끊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는데， 이룹 통해서 자연환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언 보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결폰적으로 자연자신의 관랴는 생태적으보 건 

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자 

연환정보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특히 이 

를~ 위해서 다른 볍에셔 관랴되지 않은 자연자산 

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판리하겠다고 하는 

환경부의 의지는 아러한 차원에서 높이 살 필요 

가 있다. 그랴나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뜰에 대한 

보완은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합 과제 

라고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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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의 신싫과 활용방안 

1. 돌어가며 

디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 

염의 펴해가 가사화 펴고， 국띤 소득이 증대펌에 

따파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식이 크거) 높 

야지고 있거 때문이라 생각된냐. 

그흥안 정부는 환경오염의 파해플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윌~ 가울였으나， 아직까 

지는 래우 미흡한 설정이다 턱-히 그중에서도 자 

연흰경같션을 위한 투자는 수질， 대기， 폐기촬 등 

다-른 환경분야에 벼해서도 크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환경은 일종익 샅이있는 유기처}이묘호? 

현지여전에 대한 기초 조사와 영향 분석을 토패 

로 종합적 체계적 i 지속적으로 추전하여야만 

정책효과릎 달성할 수 있다는 특정이 있다- 이 

와 감은 특성으로 인하여 자금까지 지연환정보 

션을 위한 관련 사엽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그 

중요성이 적정하거1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생각 

된다. 

많은 사람틀이 공감하는 바양 갚아， 자연환경 

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의 우려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뜰애재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 

전윤 원려주가 위한 것으로 이 서대들 사는 우려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작 파제가 아닐 수 없으나， 

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효파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선설된 생태계 

보션협딱급은 자면환경보전정책이 친일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끌에서는 생때계보전협력금을 도입하게된 

배경과 함깨 앞으로 이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손 희 만 
환경부 자연정책과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신싫배경 

1) 기존 자연환경정책에 대환 진단 

자연환경은 환경보전정책의 시금석이자 궁극 

적 복표이뜨로， 자연환경의 보전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총체라 할 것이다 그라나 그동안의 

자연보전정책을 진l난해 보면 그 내용과 추전과정 

에 있어 여 <'1 까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변저 자연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언식여 낮고，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 체셰의 정렵 또한 미흡하 

여 많은 자딴자산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허 소 

듀증대와 함께 숲， 계곡 등 깨끗한 자연어l 대한 

국덴의 수요는 폭받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태 

적으료 건전하제 이용혈 시설 및 장소는 크게 빈 

약한실정이다-

뜰째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 

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 

거나 지연되고 있고? 위천공단 건설， 문장대 -용 

화지구 온천개발 등 지역단위 개발사엽에서는 지 

자체간에 개발을 둘러싼 갈둥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국토개발사업이 종래의 경부축 위주에서 

서해안， 낙후지역， 도서지역 능 전국으로 확산되 

고 있어 。 1 ;세까자 소외되었던 지역의 생태계가 

개빌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나갈 정책적 대안이 u]흡한 실정이다‘ 

따저막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에 펼요한 새원이 

극허 푸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세 

계 각국에서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생태계보전을 위한 기금을 두고 있으며， OECD에 

서도 자떤관리할 위한 필요한 기금의 조성과 연센 

티브 쩌도의 도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 

끼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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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에 띠치지 못하고 있다-

2) 자연보전옳 위환 국져l쩍 밭전 거조 

OECD 회원굿 등 환경선진국에셔는 일찍부터 

자연자산의 중요성을 헌석하고 판련 셰도 및 연 

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얄려지고 였 

다 유럽과 일본 등의 지떤정책의 발전기조쓸 분 

석하연 다음과같은 벙향성쓸추출하제 된다. 

첫째로 토지정책플 자연친화작이고 생물다양 

성 보전방향으로 전환하였다.90년대 뜰어 띠굿 

은 정부역할을 보자 띄 찌텔:4에서 보선 관 

모 전환하였안며， 확히 플효~다 주에서는 천연 

습지 lha룹 매립하는 경우 인공 습지칠 2ha 조성 

갚콕 의무화하논 등 습지_lil_선얘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자연의 보존， 복원 찢 창조정책활 추전 

하고 었다， 독힐， 스위스 등쾌서는 이며 20-30년 

전부터 하천， 줍시， 도섬착띄 등에 생풀서식 공간 

을 조성하쓴 등， 자연생때계 보촌 복원 청조 

정책을추진하고었다 

셋째，쩡때채 종혜의 규;애 위주어1 

서 생태계획 보전과 주민생활의 켈윷 동시얘 .:ï1 

려하는 전략으호 전환하-였다. UNESCO의 새로 

운- 생뜰권랜[전7:1 역 (Biosphere Reserv.e) 션략 및 

u]국의 생태째 접판t캉볍은 사함과 썽태계깐J약 문 

책플- 조화하는 방향으토 발천하고 있다? 

l겐째， 생블다양성 보 전전략펀- 시스템에 대한 접 

끈방볍으로 전훤하고 였다 개개 생윌-종의 보호에 

서 생태겨}의 보호로 전환하고， 한 개의 Jil→」용지역 

을 넓게 지정하는 방식에서 핵성 보호구역과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판리하며 각 보호-구역윷 연결하 

여 네트워크활 형 성하쓴 방삭블 취하코 었다 

다섯째는 풍앙정부 중심에서 줌앙 져방-주 

민 · 이해관계자 등 이 주제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눈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위석 추 

전에서 탈피하여 많은 당사지가 주채로서 참여하 

고 있고， 지역주변의 권c.j룹 충분히 연석하여 외 

지인보다 현지주덴의 생활의 칠 향상예 

두고있다 

바져막으후 자연환경보전챈략을 생태계보호와 

생활-푼화·관광 등과 연계 조화서켜 추진한 

다는 점으로 생패관광의 육성 풍이 그 사례가 될 

수였다 

3) 자연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생돼계보전협력급 

앞서 지적한 바화 갚아 지끔까지의 생태계보전 

정책은 생태적으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깐 동에 제 

적 자 않은 불편올 조~쇄하였다. 즉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되쓴 피동적 객체로 보고， 다수의 이익을 

워하여 희생을 감수하도룩 요구했다 

이애 따라 생태제보전과 핀련하여 지역사회 특 

히 해당지역에 이해판계가 있는 주변과 상당한 질 

등이 있어 왔으며， 1995년 환경부에서 민통선 이 

북지격의 헬원평야， 혜암산파 두다〈견 일대 및 향 

로봉지역 풍 3개 지염을 생태계보전지역P보 지정 

하려고 한 경우에도 많은 민원이 표출왼 바 있다. 

므로 앞으호획 생태셔}보전정책은 주변을 

주체로 보고 지역의 자펀자산악 주인이라쓴 인식 

하에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주템의 생활의 절의 

향상음 동사에 딸성하고， 개펄과 보전을 조화하 

며， ^1방자치탄체의 역헬-플 보다 강화하는 방향 

으로 추친혀여야 할 것이다-

볍개정에서눈 이려한 장책땅향아 적극 반 

영되어 다양한 정책수단올 확보하재 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와 감관 λ}엉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생태채보전협략 끔”올 산설한 것이라 

하겠다-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활용 

1) 부과대상 

생태제빙전협력급온 자연환경음 처}계적으로 보 

션하고 자연자산을- 월나 효윌적으로 관리 , 활용 

하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돼계에 u]치쓴 영향 

이 현저하거나 생볼다양성의 감소뜰 초래승단긍 개 

받사엽윤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랙끔을 부과 정 

수-하거 위한것이다. 

부과대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볍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환정영향팽가대상사엽， 광엽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엽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포 이상 

의 노천탐광 채필， 기타 생태계어} 띠치는 영향이 

현서하거Lj- 자‘펀자싼을 많이 어용하는 사염으로 

서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자는 사엽이냐. 

개정펀 자연환경보전볍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 

행 51 저만‘ 생 F찌책보전|협력굽은 시행얘 따른 사전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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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규정하였다. 

2) 운영철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은 관련당사자의 이 

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 

영절차와 부과금액의 산출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 

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훨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금이 산출펼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엽 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등 사업주의 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워 운영절차를 검토중에 

었다. 또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및 운영절차를 

투명하게 함은 물론，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과금액의산정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 

항은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일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총사업비의 1，'αm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액을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의 산정방법， 부과금 산정시 고려할 사항 

둥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관 

한사항은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명시될 예정 

이다. 

현재 환경부는 개발사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 사업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액을 산정하 

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다만， 군사시설의 설치 둥 국방목적의 사엽이 

나， 영세민을 위한 사업，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 공익상 중요한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하거나 감 

면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 사업 인 · 허가둥의 통보 및 징수 

협력금의 부과는 대상사업의 사업자를 확인하 

는 과정이 무엿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부과대상 사업의 인 · 허가 행정기관은 언 · 허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 

모 및 총사업비 둥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 “ 

하고， 환경부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업주 

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 현지조사 둥을 통해 부 

과금액을 산출하여 이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 

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과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3) 생태계보전협혁금의 활용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그 용도 

를 법령에 구제적으로 명시하여 임의적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50%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 

의 현지성있는 자연환경보전 활동올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바다와 갯벌을 대상으로 조 

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 습지와 해양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위하여 사 

용하게되어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된다.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사업 

。 서식지외a전기관의 지원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이행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 

0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 둥의 확보 

。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보전 

。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 

술· 제품의 개발，천적의 연구둥 

4. 맺는맡 

앞서 말한바와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신셜 

은 자연환경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큰 획올 긋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일부에서는 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 

도 하지만， 총사업비의 0.2%를 넘지 않는 가운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과금액올 합리적으로 조정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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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위볍령에서 구체적 사항이 결정 되는 

대로 공청회 둥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할 포항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 제조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파쩌라하겠다， 

• 입회안내 • 

본 협회는， 1992년 환경부가 채정한 자연환경보전볍이 1992. 9. 1자로 사행되게 됨에 따라 이 볍 

제35조의 규성에 혀해 재 발족펀 볍정 볍인 단체입니다. 

본 협회논 자연 자원파 국토룹 보존하고 국만의 휴양지플 마련하는 동사에 조상으로부터 계승한 

자연을 그대로 후손에게 플려주어야 할 우랴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연자원의 보존어l 관한 조사 · 

연구사엽 뿐아니라， 대국띤 홍보 , 교육사염 등올 수행하고 었습니다. 

본 협회의 입회 안내논 아리l와 같습니다 

회원의 종폼 

(Î) 열딴 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 

?학술회원 :자연환경 및 자연 자원 보존에 관한조사， 연구‘ 교육‘홍보또쓴보전사엽을 õl는분. 

@특별 회원 : 기‘ 자연환경보전사엽을 지원코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1_. 자연환경보전볍 제2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동‘ 식물 수엽에 중사하는 분. 

L.. 자연환경보전볍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 식불을 취굽하는 분， 

E ‘ 자연환경보전볍 제27조의 l항의 규정에 의한 펼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국제 교역에 종사하는 분. 

@단체 회원 : 자연 환경 보전과 판련된 회원 50명 이상의 유관 단체 

회 비 

회원구분 연회비 엽회비 발간룹 배포 

일반회원 10,000 10‘000 ‘자연보존’지(계 간) 

학술회원 20,000 20,000 ‘자연보촌지(계간) 및 학술 연구 논문 

특별회원 100,000 100,000 자연보존’지(계간) 및 학술 연구 논문 

단처}회원 300,000 300,000 ‘자연보존’지(계간) 및 학술 연구 논푼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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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국가 전략에 기대하면서 

머리밟 

자연호호가 생촬적안 자연을 주채로 힌다변 환 

경보전은 사람에 의한 공해 대책파 연관이 되고 

있다고본다. 

자연보존에 관한 정책이나 아에 관계되는 볍규 

들이 생물적언 ;z}연에 역침이 추어져 융똥성 았 

는 운용이 요구되고 었다. 따라서 환경보존의 법 

적언 판거로서 각종 조례 또한， 시내 변화에 따라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현실 

적언 요청으li-_ 받아뜰어져야한다고본다-

우리가 살아가즉긍 뎌1 펼수석인 생촌 유지의 바 

탕이 되는 맑은 찰이나 대기 그리고 토양에 이르 

기까지 이들의 질과 양의 양변이}셔 크제 담라셔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려틀은 항상 건전하며 풍 

요로운- 자연환경을 갈망하는 일파 또한 유지플 

바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람괄은 자연어} 대한 

낮은 부하(負힘)와 지속적연 발천올 위한 가능성 

에 대해서는 펀 관심도가 낮으며 사회적으로 의 

식을 구축책 나가는 데도 인색한 것같다 

이셰 시대는 국가간얘 있어서나 지역? 국가적 

인환경보존책은지 」경역석연 럼존대책 쪽 

으로 변모해 가는 추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자연보존에 대한 사람달의 생각은 포팔적언 

관점에서 보아야 한 줍 싼다 절벨<t현滅)위 71 에 

있는 반탈가슴곰의 랜→호 문제플 거콘하쓴 헬 하 

며 한강 상류의 잡목림 숲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 

냐 하는 문제나 휴전선(DMZ) 일대의 희귀 옹식 

물의 보존 문제 등 등 사례별로 거론한다연 한이 

없다-

이늘 모든 판련 생붙뜰의 입자 조건연 종심지 

대(core zonε)에서부터 이블의 영향권까자 광역 적 

인 활동 범위를 생각할 때 자연 보호의 관성이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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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안은 그 볍위가 심도와 폭에 있어서 너무 

도큰것이다. 

여기에서도 한정을 지어 크깨 두 까지 문제만 

으로 집약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각굽 또로는 산길이고 ;..]골， 성지 

어 앙도(林道}까지 합지변 거미줄 짙은 교풍망으 

로 돼 았다. 산 능션(산맥}은 절단되고 대부분 장 

둡은 인공 구조달에 익해 자만해 유영 통로플 끊 

고있지 않은가 

해마다 줍어가는 야생생물들의 수난은 바로 생 

태캠(生態系)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저 병제플 중심으로 생각해 보:i!.7.} 힌다， 

l ‘ 생물다양성往物多願호)의 유지 

생쉴→다양성은 포든 생울 집단과 복합된 생태계 

는 물론 거타 서삭 또는 생육 장소를 총망라한다 

고 본다‘ 즉 모든 생판 사이의 종내(種內)， 종간 

(種間)의 q양성은 물론 생때계의 다양성까지 포 

함되는것아다‘ 

이러한 생풍다양성은 생풀이 유전자(遺懷子) 

수준이나 종 수준윷 위사해 생물 상호관계의 복 

합체로서의 생때겨! 수준애서 이뜰의 변이성을 유 

지하띤서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논 바로 인류 

생촌의 기반인 자연 생태계를 건전하제 유지하며 

생붉 자원의 지속이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지 위 

환 가본 요소가 휠 뿐딴 아니라 유젠， 과함， 사회， 

경제， 교육， 문회， 예술， 레크려에이션 능 여랴 분 

야에 여프기까지 야들의 자치플 인정받고 있쓴 

것이다. 

현실적안로 야생동식물의 보호 문제는 생물다 

양성 유시와 직결되는 문제로 본다， 야생동식물 

은 생태계의 시본 구성요소임은 물론이고 이뜰의 

다양성에 의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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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이끼는 하나 나 

름대로의 천혀l적 여건을 갖춰 고유종과 다양한 

야생생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본다 

그리나， 이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동식물 

의 종이나 개체수L의 감소가 진행돼 가고 있는 설 

정이다~ 야생동식풀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적어 

도 생물종은 촬룬 특이한 생불 군집을 인위적으 

로 훼손시켜서는 안될 젓이다. 또한 절멸될 우려 

가 있는 종이나 희소성(樣't'1훈)의 가치가 있는 종 

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에 끈거를 

둔 토착적인 일반 서식종까저 광범위하게 놓식불 

의 전체칠- 보존해야 할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본다. 

다흔 한편으호는 유전자 자원으보서 야생동식 

물 종의 이용은 지속 가능한 이용플 기본으보 한 

다는 점에서도 다양성의 유지눈 전실한 문제로 

보고있다 

국내는 붉론 범세계적으김 수많온 종이 설별익 

워기에 처해 있는 현설음 감안할 때 종의 

방지하기 위한 시책의 추친은 cl옥 간급한 파찌 

7} 되고 있다 ‘설별의 위험성이 있는 야생동삭촬 

의 종 보존에 판한 볍률’의 제정과 샅온 것음 비 

롯해 ‘국내 희소 야생동식물 종.의 지;성? 포획， 유 

롱 등의 규제룹 위서해 서 삭지나 보호구의 지정 

과 보호， 증삭 사영의 설사 등 각종 시책을 종합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젤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삭물의 보존활 

적절히 추진하기 워해서쓴 우선 각종 조사 연구 

에 의해 과학적언 자료 등륜적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종의 보존 시 책을 효율적으로 잡행하71 위 혜 

일반 국민~탈의 종 보존에 판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얀 계몽 활동 또한 펠요 

하다고본다. 

우리들은 천연기념물- 제도에 의해 그간 많은 

야생생물을 보존 유지해 왔다. 이라힌 제도는 야 

썽동식촬의 종이나 군침， 생태겨} 등 각 수훈을 때 

상으로 학술적언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천연기념물 체또는 냐랴의 

자연을 기념하벼， 고유한 문화를 카운 배정 9로 

자연 유산의 보호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여와 같이 지정된 천연 71'삼붉의 셔섣한 보호 

판리에 딴전을 가하거 위해서는 보존생래학({쟁存 

• 26 -

生態學)òll 근7i한 71술 채계의 획립은 촬흔 국가 

억 판계 가관이나 지방 공공가판과의 연대 협력 

으쿄- 보호 관리의 효율 적얀 설λ}뜰 위한 

펼요하다고본다-

2. 생EH흉로(에코로드)와 환경 

생플다양성얘 관한 악영향홀 최소화하기 위한 

석설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조상은 일찌 

까 자연과 친숙한 것을 하나의 판습처 힘 알고 살 

아 왔다. 길올 채설하는 더}에도 가로수 식재블 썽 

zt하1작 노변 환정에 유씌해 왔으나 지곰은 채벨 

의 병분에 발려 서정이 많이 닫랴친 것여다 

생풀다양성 유지나 생태계 보촌을 위해서 앞으 

효쓴 도호 건설에 았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주요 

타표로 언삭하며， 또로 주연의 풍부한 지-연올 최 

r:ll 허 살려 나가야반 한다 i 여랙한 자연과역 조화1 

공생을 도모하는 ’에코로드. 성비촬 추전허 71 위 
해샤논 설질적으로 도로 설계냐 간설얘 총사하는 

사람플이 자면을 충분혁 표려해야 환다 지연이 

지나고 있논 어떠한 푼세점에도 :j2 윤 관섣~은 지 

녀야된다 

새로훈 자연환경을 창출하기 워해서는 우선 얻­

존의 의T1 1플 충분하 생각한 후에 구채적인 방범 

역i 정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불늘의 습성아 

나 생태계에 판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플이 너무 

나도 불충분한 것이 지끔 우려의 현실이다- 그리 

고 혜코로드’ 창줄어i 관한 새~~운 기볍띠 서도되 

고 있다고 해도 어느 지역이나 공풍척인 것이 못 

된다. 잉→푸가 섣천 가능한 방안이 될 수도 없다고 

설제로 적 §할 경우에는 지역 

히 고려해 자연환;성 어드바이스 서}도 

활용해야펀다 

생태똥-로의 유 ;<1 관려 단계에서 우션 펀본척으 
닫 생각할 일이 었다. ~~ 첫째눈 생찌셰뭘 고려한 

유지 관리에 비중윷 ~뚜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판련된 효과변을 추적 조사해 적 섣 한 

rll정→객을 겸토하는 젓여[셔 셋째우-는 자연환정파 

조화원 lL로로 이용이 되도측 반드논 건이다 

생 t쳐져j플 고려한 유지 LJ- 판리쓴 내용작으로 월 

때 생타}책의 지역 차이， 먹이 연쇄 등의 시 

변화와 같은 생붉 세계획 구성부터 생각하여 허 

나의 생태책 전책휠 고려한 유 지 판리가 바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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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도로 건셜의 경우 단기적인 변화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셜 전 

에 유지돼 온 생태계에 관해 이해틀 갖는 동시에 

천이앉離)에 의한 자연의 변화에도 배려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언급한 대책의 효과를 검토해 적절한 

대웅을 검토한다는 것은 설계， 시공 단계를 통해 

실시된 결과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문제점이 분 

명해 질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하는 일이라든지 .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줄 안다. 

한편 효과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경우는 그 내 

용과 성과를 데이터화시켜 축적이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종에 대한 

적용을 위한 검토 자료가 되며 또한 새로운 대책 

과 개발에도 쓰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일에 있어서 도로 시공자들만의 힘으로 자연환경 

독일 윈헨 교외 아우토반에 설치된 소동물용 터 
널. 개구리， 도롱농 둥 양서류의 서식 월동 - 번식 
장소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분단되는 것을 막는 
역할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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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로의 조화를 이루기는 불충분하다. 도로 이 

용자인 일반인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본다. 

원론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것이 잘 지 

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거듭 강조해 둔다. 

생태통로(에코로드)는 물론 ‘녹색 환경 만들기’ 

또는 .생태적 환경 만들기.로 본다. 도로는 두 가 

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첫째는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에 도로를 건셜할 경우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악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임팩트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다 

른 면은 도심지나 근교의 도로 인근 부지를 생물 

들의 서식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새 

로운 환경을 창출한다는 점을 들 수가 었다. 생태 

통로는 이 두 가지 관점에 역점을 두어 추진돼야 

할줄안다. 

개발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개발에 못지 

않게 환경 복원6夏元)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에코로드’에 준해 우리 주변의 각 

종 수역(水域)에 대한 파괴 현장이 너무도 많이 

있다. 

‘다자연 하천(多自然河)1 1) 만들기’에 관심올 갖 

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네 션진 여러 나라에서는 하천 개수 실시에 있 

어서 그콧의 생물 서식， 생육 환경올 고려한 후에 

시공 요령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자연 하천 

만들기’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으로는 물고기류의 

서식을 위해 중요한 소나 여울의 보존과 창출 그 

리고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한 어도(魚道) 셜치 등 

의 환경 정비인 것이다. 물고기나 수생식물이 제 

대로 자랄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로 수변 

의 육역뺨鐵)으로 연속성 있는 환경구배를 만드 

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호안鷹뭘) 표 

면을 복토를 해 독화는 물론 경관을 유지하는 조 

치라고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해역(海域애l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 자연 조화형의 항만 만들기 또한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안이나 어항의 경우 평온 

한 수역으로 만들어 해양 생물의 산란장이나 자어 

의 육성장으로 환경 만들기는 매우 기여도가 크다 

고 본다. 이러한 점에 유의해 연근해 해역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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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에 의한 환경 변화를 극소화시키는 조치는 물 

론 연근해 해역 보존법의 강도 높은 집행이 요구 

되고 있다. 항 포구 내의 수질 보존을 위해 어항이 

나 항구 주변 수역으로 오수 유업 부하를 경감시 

키는어업 취락배수시설 정비나항만에서의 오니 

(펀펌) 제거 등의 수역 환경보존 대책사업의 추진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맺을닮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생물종은 500만에서 1，없잉 

만 종이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확인 

되지 않은 것올 포함한다면 3，000만 종이 념을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의 특별 보고서 ‘서기 2αm년의 지구i에 의하 

면 삼림의 감소는 물론 생물종은 2000년까지 

43만7，000종에서 크게는 143만3，000종의 종이 감 

소할 것이라고 추정된디는 점이다- 생물종은 진화 

과정에서 감소된 것도 있으나 오늘날 사람들의 활 

동에 익한 서식 환경의 악화나 남획 등에 의해 지 

구 역사이래 급속한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이다. 

야생생물은 삭 량， 의류품 둥의 완료는 물콘 유 

전자 자원으로서 그 용도가 넓어져 가고 있다. 한 

편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 균형 유지나 물질의 순 

환에 있어서 절실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일간지 기사에 게재된 야생동식물 거래 조사위 

원회(TRAFFIC)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 

하는 7종의 곰 가운데 대부분이 웅담용 등 약재로 

쓰여져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밀거래 되고 있으 

며 특히 한국에서 웅담의 수요도와 불볍 거래 행 

위가 많다고 한다， 지난 70년부터 93년까지 연평 

균 170kg이 수입 되였고 게다가 불법 거 래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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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불법 거래는 한 예에 불 

과하나 이미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 이제 우려나 

라도 국제적으로 야생동식물의 밀수입의 주요 대 

상국이 되고 있다는 데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제적으로 이러한 여러 조약에 

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물다양성 조약’， ‘람사 

조약’， 국제적 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워싱턴 조 

약’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인 ‘세계유산조약’， 남극 지역의 환경올 

포팔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환경 보호에 관한 남 

극조약 협정서’ 등올 틀 수가 었다. 이들 여러 조 

약의 국제적인 공동 준수를 위해 볍적인 조례 정 

비는 풀론 국내 기반 조성에 노력할 때인 것이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지원을 원만히 하기 위해 우 

선 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방 공공단체 및 민 

간 전문가를 포함한 폭 넓은 인재의 활용이 요구 

되고 았다. 다른 한펀으로는 펼요한 인적 자원을 

위해 연수는 물론 각종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 

다고본다 

생물다양성의 보존과지속 가능한이용에 관한 

정보나 국내에 축적된 기술이나 경힘을 수집하는 

일과 이를 정려해 개발도상국의 여건에 부응하는 

적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은 바로 당면 과져l 

얀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볍 법률안 

의 재정파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지 

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동조(同調) 

는 물론， 미비한 자연환경 보전법의 시행 서1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고 본 

다 이 법은 21세기를 대비한 칠 높은 쾌적한 환 

경 만들거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 

시대에 대한 지혜와 행동을 기대해 본다 그것에 

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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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에 대한 대중매체의 제언 

내린천댐 건설 반대운동의 교훈 

지난 8월 여름휴가차 내린천에 갔다 목적지인 

진흥계곡으로 가고 오는 도중에 ‘내런천램 건설 

결사반대’ 플래카드릎 수없이 브았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해병전우회까지 모임이란 모임은 8싸 

짐없이 저마다 고향을 지키자는 목소리룹 픔래카 

드에 담아 내걸었다‘ 인제 군수가 앞장셔 란대시 

위틀 별이고 삭발항의도 잇따랐다 강원도민탈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거센 항의운동촬 별인 

적이 또 있었던가. 무엇이 언제 주민플플 분노하 

게 딴둡었을까 무엿보보←I다斗 

김 〔대꺼통령고파} 현현~ 정부의 환경장책에 대한 설밍어 

갚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플래카드는 김 정권윤 

직접 겨냥한 내용이였다 주민뜰은 내린천 일대 

의 빼어난 자연， 곧 점봉산， 방태산， 설악산， 오 대 

산의 원시림이 마지막으로 낚아있는 이곳의 가치 

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플론 탬이 건설되었쉴­

때 받과 집여 수볼될 우려와 래프텅의 최고 영소 

로 떠오르는 등 하겨l 휴양지로서의 정제적 가치 

에 대한 배려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랴나 무엿보 

다 많은 도시 사람뜰이 환경문제의 가장 끝자략 

으로 생각하는 자연환경이 이둡에게는 후손에게 

물려중 귀중한 자산이었던 것이다. 

우선순위퍼 룬체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변 개편된다- 환경부 실무 

자틀은 법을 거의 새로 만드는 작엽이라고 강조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특허 개정볍률안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선면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 

밖에 이 볍에 새로 도엽된 개념이나 제도만 꼽아 

• 29-

조 홍 섭 
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 

도 생태풍로， 소생태계， 대체자연， 완충지역， 자연 

유보지역，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 서식지외 보전 

거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임시생태계 보전지 

역， 생태관광，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일일이 들기 

도 숨가뿔 정도다. 선진국에서 최끈 도입된 주요 

한 자연보호정책뜰도 여렷 반영돼 있다. 자연환 

경보전을 위한 앞선 첼학과 정책수단이 들어 았 

다는 얘기다2 그렇다면 우려나라의 자연은 앞으 

로 획기 석 으로 보전될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글써l요”이다 

그 가장 큰 이유로 이 볍이 시행된다고 자연보 

선정책이 환정정책 또는 국토이용정책에서 우선 

석~~s_ 추진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자 

연환경보전은 이제까지 환경보전 가운데 가장 소 

홀하게 디루어져 왔다 환경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서 늘 뒷순위로 밀려왔다면(무슨 선언 따위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예산지출 등 실질적언 변에서)， 

환경정책 안에사또 자연환경 분야가 찬밥 선서}이 

기 엘쑤였다. 이는 애초 환경청이 보사부 외청으 

로 출범한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원죄와 닿아 있 

다， 수칠오염과 대기오염 등 위생문제가 환경행정 

의 최우션 대상이었고， 이후 영역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완고한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환경부 

가 된 현재에도 종합적인 환경행정을 펴기에는 어 

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연환경 

보전이다 야생동식물 보호한 해도 환경부와 산힘 

청‘ 문화재관려국이 사사건건 티격태격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선의 토대인 토지이용과 국토개발 전 

반은 건설교통부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물륜 개정안이 제8조 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작접적언 관계가 있는 주요 

사책 또는 계획을 수립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띠려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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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제까지의 행정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어 

느 정도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올지 의문이다- 또 

제49조에서 자연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개 

발사업자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거두도록 규 

정하면서 감면대상을 국방복적 사업은 물론 국가 

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엽， 

농어촌 정비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폭넓 

게 잡아 두고 었다. 감면대상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이라는 애매한 것도 포함돼 있다. 최근 대도 

시 주변의 녹지훼손 주범이 주로 공공사업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 국제겸기대회 유치를 

명목으로 한 덕유산이나 발왕산 개발， 전력개발을 

병목으로 한 지리산과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이 모 

두 얼마나 심각한 자연훼손을 불렀는지는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이 ‘공공사 

업’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엽’이라는 명목으로 개 

정볍안의 핵성 조항 가운데 하나인 협력금 대상에 

서 g빠져버릴 소지 가 있다. 환경당국의 단호한 보 

전의지와 시민환경단체의 감시가 꼭 펼요한 대목 

이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 

위가 잘못 매겨졌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 

급해 쓰레기를 태워 처리가 힘든 유독가스를 반 

들어 내고， 열단 손상되면 복구가 볼가능한 생태 

계가 대기 · 수질문제보다 뒷전에 놓아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가장 상위 목표로 두 

고 이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볍이다. 환경정책에 생 

태학적 관점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국민을 상 

대로 한 정책의 설득력과 설질적인 개선효과를 

보는 데도 도움여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수치를 아무리 

들이대고 설명해도 환경의 질이 과연 개선됐는지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종종 정책당국자 자선 

도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윤 준다. 여는 유기적으 

로 얽혀있는 전체 환경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무리하게 토막내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생 

태겨i 위주로 환경정책을 펼 때 생태계의 상태는 

그 자체로 환경개선의 종합적 지표이다. 선진국 

에서는 여러 도시의 ‘의제 21’에서 수치적 접근을 

피하고 생태적 목표를 제시하고 였다. 이를테면 

30 •• 

서울에 은어와 반닷불이를 볼 수 있논 환경을 가 

꾸자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 

지확보， 수질개선， 대기오염 저감 등이 당연허 산 

출될 것이다. 개정법안에도 제57조에서 “지방자 

치단체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 

식물이나 생태계플 상징종 또는 상정생태계로 지 

정해 이를 보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어디까지나 상정종을 보조적언 지표로 삼 

겠다는 것이지 생태계 보전을 환경보전의 최우션 

과제로 놓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얽혀지 

는않는다-

추민이 나서야 자연어 산다 

이번 개정앙뻐1서 가장 두드려진 것은 이제까지 

대립개념이던 지역주민과 자연보첸의 관계를 참여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점이다‘ 생태계가 뛰어나거 

나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주민들은 자연보전 

때푼에 빚어지는 수입감소릎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을- 정부 또는 지자채와 

맺을 수 있게 원다. 이마 영국에서 시행돼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이 제도논 첼새뜰로 언한 농작풍 펴 

혜나 농약 살포를 포기한 더} 따콘 해층피해를 고스 

란히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주민과 자연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블 갖고 였다， 

개정안은 또 생태계보전지역 언근지역 주만틀 

에게 오수나 분뇨처리시설올 지어주고 아 지역 

안에서 산나불 채취 동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선지역 주변의 완충 

지역 등에서는 정부가 생태판장음 육성하기로 했 

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보전지역에서 각총 규 

제로 언한 개발제한과 땅값 하략을 우려해 직접 

농업피해플 입는 농먼 이와의 광범한 주민틀로부 

터 거센 반발윤 받았기 때문에 고안한 고육책으 

로보얀다， 

지역주띤을 자연보전의 동반자요， 보천으로부 

터 직접 어익을 얻는 수혜자로 상정한 여 깨정안 

의 발상은 매우 션진적이다. 이미 유네스코의 생 

물권보전지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힌다고 

바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젓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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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이 하루아침에 정부정책에 적극 나서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야다. 감대밭을 불태우고 시 

변단채의 행사릎 설력으로 가로막으면서까지 보 

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던 주남저수지 주변 주민들 

과 내런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언제 주번들 사이 

에는 공통점이 았다. 주남서수지 주민뜰은 낙후 

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언제 주민은 빼어난 자연 

자원의 보호플 통해 포두 삶의 질올 높여호자는 

열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그 방법이 정반 

대인 보존반대와 보존사수로 나타났을 뿐이다. 

주남의 열기를 언제쪽 활 끼로 바꿔 졸 항병은- 어 

디에있을까 

먼저 지역개텔어 억제되는 데 대한 유일한 보 

상책인 생태판광을 채대로 일궈내논 일이다. 사 

실 생태관광은 개념이 소:개된 지도 얼마 되지 않 

는 데다 국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L 연구한 것도 

첼원평야 뚱 민통션 각역올 돼상으로 한 사얀적 

인 수준에 머물러 었다. 생때관광 자원이 어디에 

있으벼， 어떤 방삭으로 사업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작 조샤된 구체적으로 사도된 바도 없다-

따라서 생태판광아 무분별한 지역개펠의 대얀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요청된다. 최 

끈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통해의 고래떠l나， 그동 

안 생E1j 7j 행단체등을이 ‘개발해 놓은 우포늪? 물안 

계곡 등 생태관굉 자원은 적지 않블- 것므로 보인 

다. 만일 생다l관팡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을 정우 완충지역은 보선지역의 확대 이상 아무 

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돼， 주민둡의 격렬한 반밥 

과 완중지역을 전혀 지 정하지 못하는 사태플 초 

래할가능성이 표다-

생플다양성 관려계약도 만싼치 않은 과제이기 

는 따찬가지다. 이 A11 s:.가 시행되지 위해서는 해 

당 지역 생패겨}와 농업 등 이용행위 사여의 상관 

판계쓸 연펄허거! 분석해 허용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한냐 예릎 뜰어 늪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 

야 도래하는 철새의 서식에 7:1 장이 없으며， 그플 

위해사는 모내기의 시거와 연적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자가 계산돼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조사연구가 시도됐다는 얘기플 들은 

적이 없다 딴일 주먹구구로 계약을 맺는다변 생 

태계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은 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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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염없는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자초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보호 대상인 생태계에 대한 꾸준한 기 

초조사와 현지 설정에 정통한 생태학자와 지역당 

국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펼수적이다. 

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주민들의 이용행위 

도 염멸한 조사연구를 펼요로 한다 예를 들어 산 

나불올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채취방볍을 찾아 교육하는 책임을 당국은 

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전지역 인근 주민들을 

훼손 감시원이나 시기별 생태계 관찰 조사원으로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 주는 노력도 있 

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보전에 주인 구실을 하도 

록 하자는 것은 교과서에 실렬 원칙이다. 좋은 뜻 

이 설천으로 연결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끈질간 설득과교육，지왼아 반드시 펼요하다.단 

지 주민을 옥죄어서 소기 목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대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있 

는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이나 특정 야생동삭풀이 

얼마나 빙 만하고 부설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떠 

올려 보면 앞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의 크기를 짐 

꽉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불공정과 도시생태계 보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요즘 텔레 

비전에는 자연다큐멘터리가 인기다. 사람들은 이 

빙송을 통해 어렬 적 주변에셔 보았던， 또는 주변 

애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연을 맛보고 감동을 느 

낀다. 자연환경이 파괴된 도시민들의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애착이 자연보션에 대한 큰 원동력 

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l러나 이런 현상은 동 

사에 아직 개발이 털 된， 따라서 도시민들보다 생 

활의 짙이 현저히 떨어지는 빼어난’ 자연 속에 사 

는 사람둡에게 볼평등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도시 사람늘은 자연 속에서 잠시 

즐기다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로 월아오면 그만 

이다. 벽지 주민들은 이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함께 낙후된 삶을 씁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개발이 주로 도시 주 

민들의 부와 즐거움을 위 한 것인데도 말이다 

환경정의가 제대로 서고， 또 생물다양성이 온 

천히 보전되기 위해서는 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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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연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의 

자연생태계를 복구 ·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 

정볍률안도 “도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여라는 

조항을 통해 이뜰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들 

에 비해 션언에 그친 감이 짙다 환경부장관이 건 

설교통부장관애거l “생태적으로 건전한 서범도사 

또는 시범단지 조성 등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녹 

지와 소생태계 조성 등을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고 큐정 한틀 얼마만한 ;앙져l 력 과 

실천력을 가지거} 휠지 극허 의섬스럽다. 그런 점 

에서 주로 개발이 덜 원 지역중섬으로 짜여진 자 

연환경보전볍에 이어 도사의 생태학적 재구축을 

위한 후속 법안을 만들 것블 제안한다. 

〈지연보존〉은 자연환경보존애 관한 지식의 보급을 복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계간지로서， 

회원님달의 f멍II융륜수서료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고뮤징} 

1.월고외종홈 
자연보존을 위한 제언， 논섣， 자료， 논분 및 기타효 하며， 원고의 총별은 저자가 원고 표지 

우측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후고요령 

CD 논문은 국문으로 하되 C영문 요약윤 붙열 것 1 

@ 원고에 한자를 쓸 경우에는 200자 lu~당 5단어 이내플 원착으로 할 것­
〈횡 원고 분령:은 200자 원고지 60애(그럼 벚 도표 포함}등릅 초과하지 못함‘ 

A4용지에는 장당(갈자크기 10. 자간 150. 좌우-여백 25 , 위아혜여백 12.7알 경우) 

200자 원고지 10-11때 분량이 달어자니 참고 바탐 

@ 원고의 제목， 셔자명， 소속기관병 등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야 하며 영푼의 저자영 
에서 성은 구별될 수 있도확 대문자로 처리할 것 

@ 원고의 작성은 한글 2.5판 이상으로 작성하되 학명(속명， 종영)은 이탤력처}로 한다. 
@ 그림 및 표는 별도로 제작하고 삽입할 위치어}는 설명문을 기엽하여야 함， 
@ 얀용문헌의 가입순은 지자명의 알파뱃 순으로 하고‘ 아래의 예에 따라 적쓸 것. 

예) Red. GK , 1976 ‘ Ecology of island water and estuarÍes. In the Marine Ecology 
(Ediκd by Kurket & Gren), PP. 104-130, ElsevÌer, New York 

감ζ).J， 1979 한국산 희귀 및 위기동식물의 멍촌에 판한 연구.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보고서 1:11-109 

@ 접수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본 협회 편집위훤회에서 섣사 결정하며 게재된 원j}_에 대 

하찍는 소정의 고료룹 지급함. 

@ 원고는 디스켓과 함께 아래 주소로 채출하거나 E-mail을 이용하기 바람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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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립대학 내에 싫치된 인공 습지 견학기 

1. 서 론 

습지는 육지와 감=역 사이의 전이지대로서 습지의 

특정들이 수생에서 육상으굽 변화하기 때문에 임의 

적이고? 단일하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 

으나， 습지를 정의할 경우 습지의 위치， 습지생물의 

유지조건， 수분조건， 토양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습지는 사회 - 경제적으로 그 활용가치가 때우 

높으며， 물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다가온 지금 늪 

지역의 수초들과 개펄이 수질을 정화하고 오염을 

제거해 주는 특별한 기능을 선진국에서는 이띠 경 

제적 가치로 수처화 하였다- 이렇듯， 습지가 잦는 

수질보전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언위적 으로 습 

지를 소성하려는 노력도 이 u] 오래 전부터 시 행하 

였 으며， 국내에서도 오염된 시화호의 수절개션을 

위하여 인공 습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번에 필자가 견학한 Olentangy River Wet­

land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내에 설치된 인공 습지 

로서， 습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가장 효과적 

으로 이용하고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습지를 보는 시각은 많이 변화하 

고 있다， 청새 도래지토서뿐만 아니라 수질보전 

의 지능도 파악하고 있고， 또 습지가 우리 인간의 

삶윷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Olentangy River Wetlanà의 예가 습지 

플 바라보는 시각과 습지를 조성하고차 하는 많 

은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 

다. 특히 오하이오 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에 

추운 지방으로서， 겨울에 언공 습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래서 효율성을 의섬받는 우리의 인공 

습지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여미 수행하였기에 

견학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도움을 준 과학 

기술 정책관려 연구소에 감사드린다. 

• 33~ 

안 태 석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2. 습지 개요 

2.1. 습지 설치 북적 및 조성과정 
Olentangy River Wetland는 약 89，OOOm2의 크 

기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Columbus Campus의 

Dodrìdge가 북쪽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이 습지 

는 습지생태와 관려， 습지에 대한 탐구와 교육 등 

음위하여 설치되었다 

설치목적은 

1. 자연 습지와 인공 습지의 생태적인 변화에 

대한연구 

2. 강과 빗불을 인공 습지로 끌어들여 수절을 

개선하고 

3. 이를 위한 적합한 습지생물의 서삭처플 제공 

하고 

4. 습지 조성과 조성된 습지의 모니터링윤 위한 

적합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5. 습지에 대현 학생 및 정부관려에 대하여 자 

속적인 교육을 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습지 조성과 습지 복원에 관한 기 

술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지금의 습지가 조성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크 

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엽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1단계에는 1O,111m2 규모의 2개의 습 

지를 조성하여 1994년 4월에 물을 유엽시켰다. 

련구와 교육의 개발을 위한 2단계에는 습지의 연 

구에 필요한 수질분석장비를 갖추었다. 앞으로 

추진할 3단계에는 1999년까지 더 많은 습지의 조 

성과 더불어 습지 교육을 위한 교육관과 연구소 

등올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2. 습지 조성훌 위한 예산 
습지 조성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은 대학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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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혐 1. 오하이오 주립대해 설치한 인공 융지 환경 
연구훌 위한 다리가 보인다. 

7.l-뜰띄 지원으로 쪼성되었으띠 추 정부나 션 

부 지원은 거획 없었다. oì 사엽을 염한 총 섹션 
은 400만 달라 (얻 f 36억원) 이며 예산의 95%i=~ 

후원}금 (후원자 lY싸년r새}는 [44형으섣 95년 5τ에1 

비해 33%야상이 증가) 어나‘ 디}핵에서까 예산의 

4.4%플 연 F플 휘한 장uj 설치에 

2.3. 연구및교육활똥 

이와 같아 조성뭔 습지에서 1994년 

유엽시킨 :y- 분야별.5:츠 연구와 교육활똥이 
었다. 연구과정에는 9병의 퍼카二9} lF성의 대 

생 및 대학생파 고등한생틀도 

정은 수절， 삭룹학， 7.1 섣혁， 스비학， 호수혁 등 

40여 써의 다양한 j2육프로~-I램윤 대혁생 t쇠 

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면을 대상으료 낀행되 

3. 수질채선 효과 

3.1.수문및 식생 

불은 Olentangy 강으로부터 펌F갚­

유엽되도록 설겨}하였다‘ i힘프는 2개델 설 

으며 파냐는 450m’펴r야고 , 다뜬 하냐는 2ìOm'; 

hr로 생불팍객으로 불-고거‘ 푸척추동 뀔~ 등의 펴해 

7} 없는 생붉첸화형 휩프룹( 아용하였t:l 2개의 :샘 

프를 모두- 작풍하면 약 545m ’Ihr의 볼을 유입 λ} 

쩔 수 있으여 여때 승-지액 수리부하율은 65cmí 

day가 된다. 

두 개의 습걱에 겨울전 2개월을- 쩌외하고 5~ 

40cmíday로 같은 양의 강원-을 접어녕었다. 1994년 

- 34 • 

그립 2. 면공 습지에는 갈대류룰 식재하여 울올 자 
현정확하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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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불로 덮 여 있다.(습지 1: 87%, 습지 2: 84%) 

3.2. 수젊 

습지 1이1서 pH는 유압수에 퍼해 평균1.5 ， 습지 

2엑서는 평균 2익 증가활 보였다 DO는 습지 1에 

서 평균 17%, 습지2에서는 평균 26%까지 증가하 

였으며 1 습지 2에셔 항상 더 높은 DO의 농도를 보 

이고 있다- 션기전도또는 습시 1에서는 평균15%， 

]감였다 일부는 강우 

에 의한 희석 때문에 감소되는 정향융 나타낼 수 

도 있자만 강우랑은 

보이자는 않는다， 

유입수피 약 1%쉐 불과 

희석어| 의한 효파포 

유입수 평균 43NTI.T로 

부터 습지 l에셔는 23NTU 로? 습지 2에서는 

24Nì1J토 감소 되 어 평 란 43%의 겁 소효."}블 보였 

다 터또 감소의 주요 원안은 두 습지。11 서의 

울질의 허적이펴 석둘이 았는 없는 곳에서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혜시 젤대 

적인 값으로 인삭 

자라떤서 1나타나는 

앙에너겨룹 홉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BOD 값이 

증가한다. 이띄한 현 

지한얀공 

3.3. 영양엽휴 

필자가 군부대 패에 섣 

i+타냐는 현상이다. 

인U짧}은 석어도 3년 동안 판 감소융-윤 보이고 

습지에셔 평균 63%까 

치 감소하고 있다 꽉책 부영양화펴 죄접직 원인 

이 되 걷二 용존부가 헌(soluble rζactive phosphat: 

SRP)은 총인의 약 10%이여 체거율은 습지 1에서 

는 78%, 습지2에서는 ì2%룹 꾀L이고 있다 야 

SRP의 감소는 i푸허 삭촬의 성정 기에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습지에서 침소9.1 강소도 나티나고 있으나， 연 

보다는 객은 버윷아다. T-N의 감소는 J994년과 

95년에 습지 l과 2애서 각각 30%와 33%띄 1:l].율 

윤 보이고 있다. 유기붉보다 영양영휴의 제거율 

이 높다는 것은 연공 습::z1 의 효율윷 잘 !나타내는 

것이냐 유기뀔은 언젠가는 분해되기 마련이다‘ 

반면에 영양염류， 특허 '?l은 쐐양광만 였으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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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성장을 촉전시켜 수종의 유기물올 중가시키 

기 때문에 수질 정화애 있어서는 유기물보다 더 

중요하제 여겨지는 풀침이다‘ 이러한 물질둡을 

환경공학작으료 제거하려변 고도의 기술과 막대 

한경벼가요구된다-

이 지역은 겨울철에 눈이 내라는 등 추운 지역 

이다‘ 겨올 꽁안에도 영양염류의 세거가 이루어 

지는 것으보 냐다나， 우리나라에 적용혈 경우에 

도 겨윷청에 효율 저하 등의 분제는 드i지 않윷 것 

으로사료된다， 

3.4. 저서 무척추동물， 물고기， 새 

무척추저서생물헤 있어서는 94년보다는 95년 

또에 터 많은 개처i 수환-.J.il←이고 있으며 습자 1보 

다쓴 습지2에서， 유입수보다는‘ 유출수에서 더 많 

은채셔l 

척추셔서 〉성 향윌 나타내.:lL 였다-

새어1 았어서는 연-규지역에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20종류씩 새 7r 텐전띄었으1펴 습→ 7.1 

후 첫해의 증다양성 증가는 20%야고， 

1995년에는 8%가 증가했다 습지는 이제 몇몇 종 

의 새-달에갱 색j료운 서삭치지 씌 

4. 결 론 

자연의 가본 원띄는 순환이다 원소도 순환하 

고‘ 불칠도 숨환한다. 71쪽의 폐수처리 방1컵은 폐 

수에서 슬랫:zl 슬렷자 처 21 로 한쪽으로 흐르고 

었다 또，오염윌은 폐수에서 슬릿지도， 대기 오염 

물철로 형대만 바뀌도〔 있윤 뿐이며、 이 파정에서 

화석 연료릎 사용힘 으쿄써 또 다픈 오 염품질을 

방줍하고 있다. 그랴나， 인공 습지는 자연의 순환 

원라릎 이용하고 있고， 대양에너지플 사용하고 

오염물칠윤 자연으_5=!~ 뜰려 보내는 벙볍이다. 

이 라 한 면어l 샤 otentangy River Wetland는 우 

리에게 많은 것플 열깨워 주고 있다， 수섣브전의 

차윈에서는 자연친화형 오염수 쳐펴징어 대학파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억 장소이자 배웅의 터이 

며， 져연획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따라서 종 

다양성아 .l:~_장된 여러 유기체의 서삭처포서 그 

기능을 거의 환벽하게 받휘하고 였다‘ 

우리나파도 습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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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기 시작하면서 습지보전법의 제정이니， 람사 

회원국으로의 가입이니 하는 가시적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개펄을 비롯한 많은 자 

연 습지들이 파괴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다. 인공 습지의 조성과 복원도 중요한 일이겠 

지만 남아 있는 자연 습지의 보존은 더욱더 중요 

한일이라고생각된다. 

근래에 우리나라도 양재천을 자연친화적 하천 

으로 바꾼 것이라든지， 군부대 내에 갈대를 이용 

한 수질정화 방법으로 이옷. 주민과의 갈둥을 해 

소한 예에서 보듯이 자연친화적인 개념들이 점차 

자리잡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관리 방법은 

관리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올 이용함으로써 고도의 정교한 관 

리 기술이 없어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 

엇보다도， 자연을 이용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자 

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 

져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믿는다. 

• 호|원 주소 변경 안내 및 호|비 납부 안내 • 

최근 발송물의 반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근무지 또는 주소 변경시 협회 

사무국에 반드시 통보하시어 발송물 수령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회비 납부는 아래 5개의 계좌 중 편한 곳을 이용하여 납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협회 사무국 : 전화 02-383-0694, 담당 홍숭회 총무간사) 

·우체국온라인 

·우편대체계좌 

·농 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011742-0098653 (한국자연보존협 회 ) 

010983-31-1740174 (한국자연보존협회) 

029-01-151195 (한국자연보존협회) 

778-01째12-519 (한국자연보존협회) 

291-22-00187-1 (한국자연보존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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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파괴로 인한 문명의 소멀과 산림보전의 중요성 

I. 績 옳 

은 7'lJf칠 f~치止하 

고 식불 뿌펙 7t 산힘토양릎 간박하여 자 1견의 if 
열쓸 방지함으김써 사;;<，]억 낳고L 산사태 ‘잊 토J，~ 

의 유출을 방지딴다 산힘이 황폐해 서 I견 강우 특→ 

하 호우 사어1 토양침삭에 대해 우-방 t니 상대로 빙 

떤일 따파 둔사윤출이 

시 싼퍼의 비탈 

이 l때 강우량의 

에 

.tli1창/↑t 로 

더꾸(나 지표수 9ì← 합꺼l 유섣펀 보사는 산립지역 

내 서1 쉰-보 유입되어 ‘찢껴ι*짧을 악화서 ;;1는 

경쫓f!.:.< eutrophícatìon}릎 할생시키능 작용살 한나 

(Brown과 Krygjer, 1970; Brown 등. 19R2; 방쟁‘ 

Y맺， 1985; 朴짚鉉、， i996) 일반석으로 林챔(forest 

physiognomy)이 좋온 산럼에 비가 내려면 버지‘ 

칠단 나붓가지와 잎ι11 정처j되었다가 서서허 서표 

에 이 ;:.L게 둬고 임시에 낙엽파 부삭절이 쌓여 있 

C즈편 i샌 훨월← 좋게 하여 지하에 ìtr양?띤 품온 

서서히 유출된다 이와 감은 I1 j林석 태 

f김은 산럼의 펴괴로 인하여 ，~2 가능이 서서허 나 

8아저거} 펀나 

산i쐐 늪아 국또개발피 성 제사회의 급속한 발전 

에 의하여 도시에샤의 대가오염 및 소음 등으보 

인한 ￡청t월앞!.1 t와 푸르픔의 푸족은 선각한 :X:;춤r.ll 

趙로 세 71되고 있다 이라한 공해는 생:itYU t'l ( acìd 

raìn)나 7]타 오염원으로 삭용허여 산팀에 해펀~ 

끼쳐깨 되였으며， 칸프장、 각종 개벨을 위한 산힘 

별채， 위략시설 및 핍1크려어]이션 시설윤 위한 피 

7F，발 등은 산림시끼지 이르께 되어 산떤의 

황폐륜 유도하고 었다(이수욱과 민일식， 1986; '1' 
æ健止파 村펴바뼈‘ 1988a‘ 1988b; 김시원， 19%; 

박 재 현 
임업연구원 산림보전과 

이규송， 1997). 따파서 인위적 개말에 의한 산림 

의 파피는 산럼이 가지고 있~~-:- :JL -rr한 기능 즉， 

산지 침사 굉 토사유춤 벙지가능， 산복붕펴 및 "11 
얀갤괴 방지기능? 산각의 고정 및 땅밀림 방지기 

능， 허 상윌 매의 완화 딪 겨l뷰의 보전기능， 벼사의 

묘정 몇 벙재련 형성가능， 홍수조절 및 수원함양 

톤응시L퇴적 빙지기능， 탬 및 저 

잉11몽 , 겸치 n~ Jil- l~}지 71~c 드관투보전 !l i:_~ 0 ï'υ- •• 

가능， .성판보산지능? 각종 용수의 랜l 전가능? 하천 

공작블의 보 호기늪， 경지와 택지의 조성 및 안정 

기긍， 。1 7 1.­
--1 ~î 

종 환성적 공약적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파괴시 

킴으 띄써 생래계를 변화사커고 있다 

11]국의 철혁 사 소보논 숲 속에 서 은거하고 생활 

했턴 정험윤 보다}로 「숲아 가잔 원서성은 시람뜰 

야 꽉인 사↑，한 일상피 종십에서 자유롭게 하며， 

삶의 근분 목적을 좀 디 장 이해하거l 해 준다」고 

했다. 심Il]석이 jJ_ 접선석인 산림의 가치를 표현한 

발야디- 산링은 사람들어i 게 섬 u] 적인 아른다움을 

느까게 해 주고 정신적언 안정캄파 평얀항을 주 

펴‘ 정서1 삭으효츠는 독 ::<H 외 수않은 부산둠을 제공해 

준다 천1깐r석 으로쓴 1월와 氣의 수양 장소휠 저1공 

하고 神과의 합일을 여투 거} 해 주쓴 환정을 제공 

해주기도한다 

더구나 S~뜬 동삭환의 성준공간흐5~ ， 죽음에 

。l~츠륜 사란뜸해서1 영흔의 얀삭차교서의 터가 되 

어 준나， 아 객힘 무공무진한 가치칠 지년 것이 산 

점어지만 시텀틀은- 써로운 할농공간‘ 휴양공간을 

연거 위해 무 한한 가서휠→ 지난 산텀을 벌채해 왔 

c}‘ 역사학자 아볼3드 토언 tll 의 “운병 앞에 숲이 

있고 꾼병 뒤에 사약이 낚는다”눈 말은 山林폈廢 

가 어떠한 션파룹 닿게 봐는가룹 IF엿보나 잔 표 

현하고 있냐(김준호， 19(5)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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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논고는 파거 발닫된 문명으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뜨로 발생된 산힘 

파괴의 결과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플 사는 우 

랴들여 어떻게 산렴을 보전하고 성숙시켜야 하논 

가를 올바로 언석하는 데 그 목적야 였다 

11. 山林破壞로 인한 世界 文明의 :합찌훌 

1. 메소포타미아， 요l더스， 中園， 日本의 山林廳훌 

산림파괴로 문명이 사라져 간 예논 인간이 자 

연환경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변화시켰 

던 머l소포타며아 분명여 발달되었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36년 수때르의 고대 도시릅 발굴했 

던 헤오나드 -울리는 그가 지은 잭 「삼디스외 우 

묘」에서 “현재의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 t성에는 나 

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황폐지”라고 표현해 때소 

포타띠아 문병의 판원지가 얼펴냐 황폐화되았는 

가룹 딸해 주고 였다(Ponting， 1991). 

인티스 문영자의 상련파괴도 마찬가지였다 인 

더스 껴}곡에 처음-으로 정착한 사란틀은 그 지빙 

의 풍부한 산림에 매료되어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 정착낀탈은 산림윤 개간하고 받을 만듣어 

생계를 유지하기 셔작했나 석들븐 산림을 별쇄 

하여 사원과 궁전윤 만뜰였고 대면적의 산림을 

벌채하여 연료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보양이 노 

출되변서 빠른 속도포 산럼은 황폐해졌다 결국 

기원전 1900년경 인더스 겨1 곡의 사회는 갑작즈:려 

운 종말을 맞게 되었다 때소포타마아 문멍이 무 

너진 것처럼 종딸의 직접적언 원인은 ql부의 쇠 

퇴에 띠른 외적의 칭략 때푼이었지만 결국-에는 

산림의 황폐와 토양의 피펴1로 언한 잉여 식량의 

갑소 그리고 이로 인한 군사련의 약화가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지 못했지 때문힐 것이다-

이뜰 문명뿐만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사회가 

산림의 황폐로 피폐해져 갔녀 증가하는 인구는 

환경 전반에 부담을 주었고， 특히 난Y상， 취사， 건 

축자재로의 목새 소벼가 급증하면서 산림황폐는 

더욱 심각해져 갔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룹 부양하기 위해샤는 더 많은 농정지뜰 정작해 

야 했고 그랴기 위해서는 더 많윤 산힘블 개간해 

야 했다. 결국 인간 사회 발달의 럼바탕이 펀 것 

은 이처럼 점진적이고 꾸준히 일어난 숲과 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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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괴였다， 초기의 사회에서는 화전을 위한 별 

채 등으로 목재산물을 얻을 수 있었고 식량을 생 

산혈 경작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여러한 과;성을 

거치면서 점차 더 많은 면적에 더 많은 산띔을 

벌채해야 했다. 더구냐 定著村이 새로운 지역으 

로 이동해 감애 따라 새로운 숲의 파피가 되풀이 

되었다~ 현 예로 유럽에서는 숲에서 얻어낼 수 

있논 산물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자 않았다 즉， 保續的 LLJ林

4쨌쫓(sustained yield management)의 개 념 음 이 

해하지 못했다. 이려한 과정은 수백 서i 대활 거치 

현서 채속되었고 한때는 울창한 산펌야었단 지 

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펴}허로 변하거1 

되었다 

중국어1서또 따찬가7:1의 현상이 별어졌다. 산기 

숨의 산험은 연갚와 침을 짓기 위해 별채되었다‘ 

약 200년 전까치만 해도 숲야 지역이 계 

속 확려되어 중굿에 았던 원래의 싼텀은 7i 의 사 

버렸다‘ 득-허나 중국 고원지다}에서 행해전 

껴-당모의 산런탤채는 황하경-획 범랑 원인이 E각였 

고 황하장은 주기적으로 법람하여 수많은 생령을 

앗아 가기도 했다 황하랴고 여름 붙은 이유또 이 

강 상츄에서의 산텀파괴로 인한 토사 침식으로 

인해 떠내려온 흙이 많은 더l 유래가 있다. 

열본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1“x}년 도쿠가와 시 

때부터 성과 마을-이 생겨난 뒤 산럼별채 규모가 엄 

창니깨 늪어났다 이블 막기 위해서 나무룹 베는터1 

허가장을 반도를 했지만 사랑들의 더 많은 식량의 

핑요짜 개간은 산힘혈채틀 낀j-7 1에쓴 역부족야였다. 

중서! 여l Ei오펴아의 가독교 왕국에서도 같은 문 

재까 밸생하였다 원래 이 왕국은 티그래요+ 어1 리 

트래아라는 북부 지역에 있었지딴 계속되눈 산럼 

별쩨효 푼양은 침식되고 뾰!發{f'띄어 cH단위 면적 

회 μj林環境이 펴폐하게 되였고} 임자는 초본류 

도 자합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이 국가 

는 수도플 증앙 고지대로 옮겨 λil웠지딴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플의 연료인 숲-을 만들려고 나무흘 

모두 베어 버려는 등 산림파괴는 계속되어 수도 

를 옳깐지 20년만에 주변 160km 안의 산렴이 모 

두 파펴되논 상태에 이르게 띄었다. 

2. 地中海찍 山林破i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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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중혜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등 키 

작은 관목 숲이 대부분인페 이는 늘어나는 인구 

와 정착민들의 씬f림별채에 의한 결과였다 원래 

지중해 지역에는 떡갇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삼 

나무 등 낙엽활엽수와 상록낌엽수가 섞여 잘 자 

라고 있었다. 그러나사람들이 숲을 개간하여 농 

경지를 딴뜰고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장만한다거 

나 집이나 배를 만들 목채플- 공급하거 위해 산힘 

을 별채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림지역에 병 

목되었던 소나 양， 염소 떼는 나푸가 자라기도 전 

에 어련 싹을 먹어 치워 그나마 남아 있던 숲도 

점차 쓸모 없는 가시받아 되어 버렸다. 결국 나무 

가 사라지고 숲이 파괴되자 가파른 경사 지대에 

서는 토양이 섭하게 침식되어 3공사까지 망치게 

되였고， 강우 때ot다 발생되는 다량의 침삭포-사 

는 강바닥에 쌓여 강물윤 범람하계 하였고 강어 

:꺼에 삼각주와 습지촬 만괄었다-

지중해와 인근한 지역에서또 샅림파괴 현장은 

쉽거l 발견할 수 였다. 모로코에서 아프가니스탄 

에 칠쳐 기원전 2000년까지도 남아 있던 원사 산 

림 증 대체로 10%만이 아직까지 병맥읍- 유지하 

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링은 파피되었다. 야곳의 

極相ft은 삼나무로， 이 나부는 재칠과 갤이 우수 

해 인근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나무였다. 특히 이 

상나무쓴 메소포타미아 왕국에서 건축 자재로 쓰 

였고 그곳의 지배권이나 지배자뜰과의 교역에서 

도 귀하게 여겨졌던 나푸였다‘ 그러던 것이 후에 

는 패니키아 왕국의 주요한 교역품으로 먼 지역 

에까지 수출되었다. 쓰임새에 있어 유용하고 경 

제식으로 가치가 높다 보니 삼나무는 계속 잘려 

져 숲은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스에서는 \'.1구가 늪어냐고 정착촌이 확장 

됨에 따라 기원선 650년경부터 대규모의 산텀파 

피가 일어났다 산힘파펴의 근원은 정작이 붉가 

능한 국토 면적의 8ü~?r}애 이프는 지력혜사의 방 

목이었다 가파픈 언떡의 토양은 가축뜯어1 의해 

성하게 렀頻、되면서 침 식되었고 인구증가에 따라 

가옥들은 급겸사 자대로까자 확산되었다 그 결 

과 。}티카의 언덕은 별거숭이가 되었고 토양의 

유설윷 딱거 위해서는 ;fjj'ffé을 끔자해야 한다는 

여콘이 챙배하거1 되었다. 이후 아테너}의 폭꾼이 

었펀 폐아시스트라투스는 파피된 산림지역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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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였다. 이때 헤로도투스，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고대 그리스 

의 철학자뜰이 산림파괴의 문제접을 지적했지만 

이들의 딸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기원전 3001션까지만 핵도 이탈리아와 시칠리 

아에도 숲이 울창했지만 토지와 목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산림은 금세 파괴되었다. 이로 인 

해 토양은 황폐해지고 척박해져 갔다. 더구나 비 

만 오면 침식되어 유출된 토사는 강어귀에 쌓였 

다‘ 대표적인 예로 남부 이탈리아의 파에스툼 항 

구는 토사로 덮여 마을야 도탄에 빠졌고 로마의 

항구인 오스티아에서는 부두를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기원전 200년경에 형성된 폰타인 습지에서 

는 400년 전만 해도 울창한 숲에서 생산되는 각 

종 부산물보 16개의 마올 주민들이 생활 가능했 

던 것올 보아도 산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쉽게 성 작할 만 하다. 로마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 

는 려비아의 렘티스마그나와 같은 북아프리카의 

도시뜰은 저}국에서도 가장 번성하고 생산성이 높 

은 지역이었으나사람뜰이 저지른 산힘파괴로 도 

시쓴 lí'h~{t되였다 

로마의 내륙 지방으로 1 세기 무협에 완전히 멸 

망해 버린 카리아화 피리가아가 았던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산럼 파괴로 인한 도시의 멸망은 나 

타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산힘별채가 심해 

지자 하이드려안 황제는 시리아에 남아 있는 숲 

에 출업금지령을 내혔다 다행히 산렴파괴가 덩 

한 지역은 번성해서 주요 도시로 식량을 수출했 

는데， 안티오크와 발베크 같은 또시가 그 예로 이 

뜰 나랴는 벼잔틴 시대 초기까지 번성했다. 그러 

나 그 후에 계속펀 산림의 파괴로 이들 두 도시도 

멸망했고 안티오크는 숲악 황폐로 인해 발생된 

겸사지에서 침식된 토사로 8m나 되는 젖은 친흙 

더미에 풍혀 버렸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체국야 

별장한 원언융 산림의 파괴에 의한 결과로 파악 

하고 있다 즉1 국가의 홍l상이 산힘쏠 잘 가꾸느 

냐파괴하느냐얘 달려 있다는 것이다. 

푼명이 멸향하고 목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인구가 줄어플변서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산렴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000년까지 언구 수준이 

회복되었고 그 후로는 연구가 계속 증가하였다. 

결국 인구의 증가는 우리한 산럼의 파괴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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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土랬、의 寢餘이 확대되면서 다시 번창하던 

도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 게 되었다. 

3. 마야 文明의 山林破樓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유라시아에서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정착 λ}회가 전개되었다- 농경을 위 

해 개간윤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산 

림이 별채되였으며， 토양이 침식되었다 멕시코 

계콕의 거대 도시인 터1오티와칸과 1세기경 페루 

해안 지대에 있던 도시 국가들의 붕괴도 지나친 

산림파괴와 이로 언한 環竟의 變化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추정된다-

마야 사회는 열대 띨렴이 윷창한 저지대에 위 

치하고 있었다. 기원천 2500년정 이 지역의 최초 

정착자들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 

다. 그 결과，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정착촌의 규 

모도 커지고 복잡해져 거원전 450년정에는 별도 

의 셰헥 구역과 건물들이 생겨났다 2아}년 후에 

논 과테말라의 티칸에서 복잡한 계급 사회가 발 

생하여 북쪽에 있논 광장에 피라미드를 축조하기 

시작했다 。}려한 과정은 그 후로도 2， 3세기 동 

안 계속되어 피라띠드를 만들기 위한 석재플 이 

동하기 워하여 대량의 목재가 펼요했고 이로 인 

해 엄청난 연적의 산힘이 별채되었다. 마야의 지 

적이고도 화려했던 문명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 

태， 특히 천문학에서 두드러져 달랙이 만들어지 

기도 했다 二l라나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도 

대규모의 산림파괴로 언한 환경의 파괴로 떨땅에 

이르게 되었다. 

마야가 사저1 계급윷 부양하지 워혜 어떻게 저지 

대 밀힘섹서 식 량을 구했는가의 문제는 익문의 

여지가 였다， 그뜰-은 12월에서 3월까지의 건기에 

밀림을 해치고 불을 놓아서 우기 직전에 옥수수 

를 심어 가을혜 수확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과 

정얘서 정작지가 대량 썽 7] 게 되었고 경 작지의 

토양이 불량해지면 다른 곳을 개간해서 다시 경 

작지로 만드는 등 산럼파괴가 책속돼 결국은 엄 

청난 규모의 산럼여 파괴되었다- 특허 이들은 정 

글을 개간하는 것이， 정작지호 개간한 지역여 다 

시 地力을 며復할 수 있는 20여 년 간을 기다려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는 접에서 산림파피는 더 

욱 가중되었다고 생각된다. 산렴별채에 따른 토 

40 

양의 침식 및 열악화는 주변 지역의 작물 수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강 주변에 토사를 쌓이게 

했다 이렇재 쌓인 토사는 농지와 물 사이의 균형 

을 깨뜨려 결국앤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 

다. 이라한 결과는 식량의 공급을 감소시켰고 아 

이뜰에게 굶주렴과 영양겹핍을 가져오} 많은 질병 

이 만연하거! 하였다- 결국 지배계급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농민들에게 더 많은 공출을 하게 

되었고 사회는 붕괴되기에 이트렀다. 마야 문명 

의 발상지에서 8，OOOkm나 떨어전 이스터 섬에서 

의 산림파괴도 이뜰 마야 문명에 의해 이루어졌 

다는 사실로 볼 때， 산럼파피로 인한 한 文明의 

滅亡은 그 문명뿐만 아니라 다븐 문화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말해 주는 부분 

이다 

4. 나잃江의 5ffi養과 中世 유협의 山林破壞

나일강 하류에는 해마다 에티오펴아와 우간다 

두 나라에서 시작되는 강의 끈원으로부터 流出된 

많은 양의 ±妙가 쌓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집 

트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펀 환경문셰로 연해 혜 

택을 입었다고도 혈 수 있다. 즉， 상류 지역에서 

유출펀 토사는 나일강을 볍람하여 비옥-한 농지릎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사는 上流 流域에 

서 발생되는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유출된 토사였 

다. 현재는 해마다 약 lton91 토사가 이집트로 멸 

려 내씌오지만 과거에는 야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야다 고원 지대에서는 6윌에 

비 가 많이 오고 3，OOOkm나 떨어진 나일강은 9월 

이면 범랑하게 된다 이러한 정향은 그 후에 나일 

강의 범람을 계속 야기사켰고 걸국에는 버옥한 

토양까지도 모두 침식시키는 결과플 초래하였다 

즉， 새로 경작된 토지는 광범위하게 열악해겨 갔 

고 침수도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이라한 결과로 

20섹기초에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 아스원쇄 홍수 

를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불 부족올 극복하기 위한 거1:써한 댐을 만뜰 

거l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산림파괴로 인 

한 토양 유실과 강수의 직접 유출로 인한 농지의 

파괴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야 

문명의 발상지 근처에 있는 소금의 대지도 같은 

결과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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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초기까지도 유럽은 광대한 황무지였고 외 

부와의 접촉야 별로 없었던 소규모의 자급자족 

형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3어년 

경 이후 정착촌이 확대되면서 유럽은 변화하기 

서작하였다. 이 중 북서 유럽의 산림은 대개 온대 

림으로서 떡갈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라임나 

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기원션 5000년 

이후 300년 동안에 확산된 농경이 산렴지역에까 

지 확대되었다. 사람뜰은 산림을 개간하여 몇 해 

동안 받으로 이용하다가 비 옥도가 떨어 지변 다시 

2차 산럼윤 재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 

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영구 경작지틀 만들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대규모의 산림파괴가 발 

생하였다. 

한편 스웨덴파 펀란드 등지에서는 18세기까지 

도 나무뜰 별채하여 4-6년간 곡풍을 심은 후에 

다사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농볍 

을 도입하였다- 이 때문에 한 서1 기 동안에 같은 

경작지플 이용한 경우는 기껏해야 네 번에 불파 

하였다 결국 개간한 밭과 기존의 마을 주변의 숨 

윤 풍해서 깨로운 발이 생겨나 E 숲 사이에 지은 

오박살아 한 채가 새로운 정착촌의 근간이 되었 

다 이러한 과정은 수백 년에 결쳐 숲의 파괴플 

가져왔고 중앙 유럽이 원래 95%의 산림을 자랑 

했던 것이 중세 말엽에는 단 20%에도 못 띠치는 

정도로 황폐해져 갔다. 

산힘을 별채하여 객간한 사가논 곳에 따라 1날 

랐다， 부르고뉴에서는 9-10세기에 개간이 시작되 

였고 브라반트에서는 산림의 정착이 6, 7세기에 

프랑크족에 외해 사작되었으나 이곳어 숭 생산지 

가 되띤서 대부분의 산힘은 황폐화되었다， 이로 

인해 800년경에 극상을 이푸였던 산렴은 모두 고t 

괴되였다. 윈드프랑스 지역의 산힘별채는 1080년 

경에 마무리되였으며 영국 난동부논 새로운 노프 

얀 자배자떤 윌리염 1세가 최초의 토저대상인 텀 

즈데이 북을 만들었던 1986년에 개간을 통한 대 

규모외 산림벨채플 시작하였다 결국 케임브리지 

의 숲도 파펴되였다 

프랑스어}서도 1200년경 대부분의 산림은 개깐 

되어 황폐화되였는데， 특히 아프고뉴 지방파 로 

렌의 고원 지대， 보주 지방， 중앙 보스와 브므타 

뉴 고원의 척박한 토양지대가 대표적인 산힘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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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동유럽에서도 마찬가 

지여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험을 개간하여 밭으 

로 만드는 정책이 발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볼가 

강 유역에서도 산림파괴는 심각했는데， 이 지역 

에서 숲이 파괴되고 개간된 면적은 1613년 이후 

10년 동안 무려 다섯 배가 증가하였다 18세기말 

에는 북쪽의 거대한 산림언 스템 지역의 4분의 

3이 개간되어 받이 되였고 남쪽지역은 1800년에 

3분의 1이 개간되였으며， 100여 년이 지나자 이 

지역 80%의 산림이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이러한 산림 파괴는 인간이 자연을 지 

배하고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잠재적으 

로 발원된 것이 아닐까 인간의 행동은 그들이 여 

러 세대와 여러 사회플 거쳐 함께 살아온 산림을 

변화시켰다- 이라한 행동의 원동력은 매우 단순 

했다. 그것은 계속 증가하는 인간의 의식주를 해 

결하려는 욕구에서 발원했다. 인간이 주변 세계 

를 인식하는 사고방식은 산힘을 대하는 태도촬 

정당화시켜 주였고 전제 구조 안에서 인간의 역 

할을 설명하는 더l 중요환 역할을 해 왔다-

S. 熱帶林의 山**破壞

전세계 육지의 6%룹 차지하고 있는 열대 산힘 

은 지구상의 모든 1차 생산물의 40%를 생산하며 

생존하고 있는 동식풀 절반 가량의 보금자려 역 

할을 하고 있다. 열대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 

체는 그 수뜰 헤아헐 수 없이 많으며 종류도 때우 

다양하다. 혈대 싼립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10km2의 대지 안에 1，500증의 화초 식물， 75(똥 

의 수목， 125종의 포유 동붉， 400종의 조류， 

100종의 파충류， 60종의 양서류， 150종의 나비를 

포함하여 열대 산림 전체플 따져 보면 약 2천만 

종의 곤충이 삼고있다1 

」러나 。}렇게 다양한 생물과 많은 나무틀이 

서식하고 았는 열해 상힘은 -~절이 좋은 온다} 산 

림과는 구조가 매우 다르거1 구성되어 있다. 모든 

영양원의 4분의 3 정도가 식불파 나무에 함유되 

어 었고 토양에논 기껏해야 8%가 있을 정도이다‘ 

강수는 거의 땅으로 쓰며틀지 않고 지표로 유출 

된다. 강수의 약 50% 이상이 증발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직접 식물과 나무로 흡수되어 버린다. 토 

섬은 깊지 않고 산성이 대부분이며 부삭토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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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척박한 토양이다. 만일 개간으로 인해 이 

곳의 生態系가 破f裵된다면 영양분도 금세 소설되 

고 말 컷여다. 따랴서 이곳의 토양에는- 작물이나 

초본류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꺼 때문 

에 개간 등으로 노출된 토양은 쉽게 침식되고 황 

폐해져 버린다 이와 같은 현상은 페루에서 가까 

운 이스터 섣에서 벌생된 제례적 행사를 위한 도 

구로서 시작된 산림 파괴와쓴 다콘 변을 나타내고 

었지만 세계의 다콘 많은 분영을 파괴사킨 껏과는 

맥락을같이 한다. 

지구싶써1서 가장광대한열대 우힘 지역으로마 

지딱 수렵채취언들이 살던 아마존은 너무나 외전 

곳이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大規模 開發이 불 

가능했다‘ 그러나 열대 우림 사어로 도로가 건설 

되연서 브라칠리아- 벨렘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립파괴는 점 

차~ 증가하게 되였다 파라 주에서는 20세기초부 

터 1970년대 중반까져 18，000km‘가 파괴되었고 

19751년에서 1986년 사이에만 해도 180‘OOOkm"7t 

파괴되었다‘ 아마존의 열대 우템 중 약 5분의 1아 

파괴되었고‘ 현 ;;:Nol]도 uH년 200,OOOkm' 가량어 파 

괴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엽이 발달하는 지 

역이어서 더욱 산렴파괴는 전행될 전망이다 몇년 

전 UN 환경개발회의의 개최지였던 터우 데 자네 

여로의 국가연 브타절의 똥북-부에서논 대카라자 

스 개발 계획에 따라농장，목장，팡산，중공엽 공 

장 등을 건설하여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 종 약 

6분의 1 가량을 훼손활 예정아파고 하니 유엔환경 

개발회의에 서 주창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란 말은 

허구에 쉴-과한 딸인지 의문스렵다 뿐만 아나라 

이 계획으로 30，OOOkrrl의 산힘이 소목장으로 변 

할 예정이고 54，(에Okm"의 산림이 수출용 작울을 

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라질 전망염흘 활 때， 

공엽화 도사화야i 따른 산힘의 파피는 어찌할 수 

없는상황에 커해 있는듯하냐 

IV. 危癡쩌| 처해 있는 北薰의 山林破壞와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滅少

1.:1鷹의 山林破壞

북한에 대한 산림의 파펴 실태는 그곳 산렴에 

대한 방문객들의 여 행기록， 귀순자뜰의 증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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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의 보도 둥에서 얻을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경제사정여 극도로 나쁘다고 하며 연료로 

쓰기 위해 과도한 별채를 계속했기 때문에 북한 

의 산은 민풍산이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 

이다. 북한을 방문한 어느 학자의 이야기에 의하 

면 “공화국에서 수쪽이 무성한 산여나 땅이 있는 

곳은 김일성의 사적이나 우승L화 건조물이 있는 

지역이거나 외국인 참관 코스로 지정된 사적지를 

왕래하는 가로에서 보이는 곳 등이며， 나머지논 

전부 민둥산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는 말이 북힌의 산렴 상태를 말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측변에서 바라본 이야기로는 “산줍기는 끝 

없는 다락받이 되어 있었다 강을 낀 양쪽의 산들 

은 거의 70-80%의 높이까자 경작되어 었었고， 정 

싱에는 굽은 적송이 몇 그루썩 외로이 서 있거나 

관목이 조남서 있을뿐이었다.평양근교의 완만 

한 산줄거는 거의 정상까지 다락밭이 깨풋하재 

경작되어 있어， 한 그루의 나우조차 보이지 않는 

산도 있었다‘ 다락받은 희한하리만픔 공화국의 

모든 산을 뒤덮고 있였다， 선의주에서 평양에 이 

프르는 모든 산올 정 작한 다략밭을 소상하711 본 적 

이 있나‘ 산의 거의가 다락받으로 라뀌어 있었다” 

는 딸에서 얼마나 많은 산힘이 파괴되어 정작지 

로 변해 버렸는가를 얄 수 였다(이우홍， 1989) 

다락받 경작은 북한의 자연 파괴륜 대표하는， 

산림을 별채하면서 만끈 것으로 강우에 의한 토사 

유출을 완벽하깨 막아야 하고， 재배석울은 1년생 

이 아닌 다년생으로 해야 만이 二l 펴해를 저감할 

수 았지만 1년생언 옥수수반을 정작하는 것으로 

보아 산힘파피포 언한 침식토사의 유실문세는 심 

각함을념어 위험 단계에까지 여르고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후 북한은 1992년 12월 

최고인낀1회의 제 9기 4차 회의에서 r11林法을 제 

정하여 봉 철에는 나무심기에 나서자고 하였저한 

아직까지도 산럼의 황폐는 심각흰 차경예 있윤 컷 

이랴 여겨진다. 더구나 최근셰 북한의 식량 사정 

은 더욱 나빠져 전 세계에사 군호의 손길이 뻗치 

고 있지만 그것도 01 려운 처 ^ì라 나무 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절을 벗겨 끓여 띄는 처지이고 보면 

산램의 황폐는 불 보 듯 뻔한 임인 젓이다‘ 

최근 2년간 북한의 수해는 山*침맞策의 실패， 즉 

파도한 산험파괴로 인혀여 발생된 젓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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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북한의 산렴은 전란의 복구에 허덕이던 우 

리 나라의 1960년대 초와 비슷한 상태이다(서경 

석. 1997) 따라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문명 및 국 

가의 소엽이 산림파파얘 기언한 결과임을 볼 때 

북한의 열망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 것이다 

2. 우리나라의 山林面빼 減少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우리 

나라 산림면적의 변천파정을 살펴보면 1955년애 

는 6팩6십 7만8백 2섭2 헥타르였으나 쫓業發達이 

한창이턴 1973년애늪 6랙5섭 8만6천 1 백 8섭 5 헥타 

프로 산힘연 작이 줍어둡였다 그후 일시적으로 

산협떤i 적이 늪어나가논 했지딴 계속적인 7ij발파 

도시 화， 산엽화， 고도의 ;영 채성장에 따른 인구의 

증가， 農業生탤jJ의 연훌플 제거로 산림면적은 

다셔 갑소하석 1995년 현재에는 산펌변적이 6백 

4십 5만 i천8백 8십 5 헥타뜨에 머무뜨고 있다(산펌 

청， 1996). 이에 비하억 헥타뜨당 林木홉續은 

1955년에 볼파 8.68m'이던 것여 1995년 현재에는 

47.87m'.ii'_ 증가하여 푸려 5배 이상이 증가하 였 

디， 즉? 산런떤 2십 2딴석 헥타코가 줄었지얀 

시간획 강파로 ?J 랙-축적은 증가하였음윤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힘변적 증 캉이原i~굉養保安f* 면석 

은 때년 콘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1986년에 비하 

여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7만3천8액7십4 헥타 

프의 떤식이 감소하여 10년 동얀에 약 32%나 감 

소하였다ι 더구니→ 채속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언한 가}받어1 [나씌- 보안힘 편적 전제도 1986년에 

비하여 153 ,815 책타르가 감소하는 등 10년 동안 

에 약 44%나 감소하였다. 그라나 보얀펌면적 전 

체에 대한 수원힘암보안탬의 비율은 1986년에 

65.4%에서 19951관 현재에늪 78.7%로 증가하였논 

터1 ‘ 이는 水資源의 j曾;표 및 質保全월 위 한 상류 

유역 산림의 중요성이 커졌응을 의 ul 한다. 

우려나라의 J:，l_싼힘 면/걱윤 일본어1 비해 매우 낯 

은 수준애 머할21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일 

본에서의 수원함양보안힘 떤적이 과거에 비해 크 

게 :증가하논 추세와 상반되는 션과임을 볼 때 장래 

우리나라도 b )ÍE 7K源地의 보전을 위해 대단위 규 

모의 수원함양보 얀힘을 자성 관리해야 할 펼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안힘 변 적은 전 국토의 2%,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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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면적의 3.1%에 불:4한 반변 일본은 보안펌의 비 

중이 전국토의 약 23%, 산림면작의 약 34%를 점 

유하고 있어 가히 돼조적이라 합 수 있다. 

우리나략에서의 보안덤은 1995년 현재 土링써껴 

備保安林， 水j原i삶養保安林， 飛%、ßj]備f몽安林， 落石

~ñf庸保쫓:林， l)젊夫f땅.1i:林， j거헤健f팡安林， 風홉잣f융E安林 

등 77}-자로 구분되어 있고 총면적은 2섭딴1백9섭 

4 헥타르이며， 아 중 1종파 2종을 합한 수원함양 

보안힘이 변적 1십 5만7천5백 3십 1 헥타프(전체 보 

안험 면적의 약 78.7%)로 가장 크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보얀힘음음- r:나:+영양:하거제l 서셰1분 

일본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토사방벼보안렴을 

토사유줍방비보안힘과 토사봉피벙비보안험으보 

구분하여 관려하고 있고， 우리나싹에서 수원함양 

보안힘을 1종.2종으모 꾸분하는 것펴는 열리 수 

원함양보안텀으료 단열화하고 있다. 또한‘ 벼사망 

비보안힘‘ i양풍보안펌， 수해방1:11 보안힘， 조해방버 

보안텀? 간해방벼보안힘‘ 방설보안힘， 방무보얀 

힘、 눈샤패방자보안힘 è추석 t상지]컨얀럼， 방화보싼 

련、 어부보안힘? 항행목표5l.안힘， 보천3경얀련， 풍 

치보안럼으로 서{분화하고 었다 

일섣。{}λ1 ~검안떤의 총펀적은 1996년 현채 8백 

5십 i만2천4핵3 섭? 헥타E포 이 줍 수원합양보안 

림이 전채 지정 보얀휩면적의 72.4%인 6백 1 십 

6만5천7백 1 싱 2 헥타르코 가정 크다 이는 우리나 

라에서 1종파 2좋윤 합한 수원함양샌→안힘여 가장 

콘 젓과 임-시한 경향이다. 또한， 힐관얘서의 보얀 

힘 면적윤 1897년 5십 9만 헥타표에서 1903년 

8섭 6딴 책따르또 6년 사이아12십 7만 헥 E~ 프가 중 

가하렸?며， 2차l씨전아 패땅된지 i년 뒤인 

1946년애는 2팩8만 헥타르또 다시 i액2섭 2만 헥 

타묘를 ’‘H로 지정하였다- 이후 1953넌에는 2백 

5십 2만 헥타프로 4섭4만 핵타르가 증가하였고 

10년뒤연 1963년에뉴 다시 1 펙 5십 6만 헥타르가 

지정되었고， 1973년에는 여기에사 다시 2액8섭 

9만 헥타르가 대폭 증7}하였다. 1983년에는 다시 

1돼3 십 7만 헥타묘가 증가하였으펴 1993년혜는 

7만 헥타프가 다시 지정파어 1996년 현재 8백5십 

1만2천 헥타르에 여르러 100년 사이에 7백9섭 2만 

2천 헥타프가 증가하는 등 패년 8만 헥타르가 새 

로 지정되는 것으로 판 UlJ 우리냐라와 크게 비교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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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山林破壞로 인한 文明의 消藏옳 
훌§鍵으로 한 山#i管理 및 
山#，保全의 훌要性 

과거 산림파괴로 인하여 분명이 사라져 간 예 

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마야 분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단 생활을 통한 農輪文化

는 정작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1 시대가 흘러가 

면서 보다 비옥한 토양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경 

작지를 개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산 

림별채논 오늪날 保續的 LiJ~tJj었훌의 개념이 도입 

되지 않은 것이어서 산림의 훼손 , 파괴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더 구냐 과도한 11):林代採는 산텀 

올 7웠也化시킴으로써 석은 강우에도 표층 토양의 

침식을 유발사켰다3 결국 유출된 토사는 계류로 

유입되어 }찢流:1<、質쓸 오염샤철 뿐1깐 아니라 저수 

지와 강 하휴로 유영되어 하상을 높임으로써 홍 

수와 범람의 원언이 되었다‘ 삭량을 생산하기 위 

한 산힘별채논 산럼이 고 있는 다양찬 기강‘ 

즉 산지침삭 및 토사유출방지기능， 산복붕펴 、렛 

석l안견꾀벙지기능， 산각의 고성 및 학싱물매의 

완화， 저수지때올 방지기능‘ 홍수조섣 및 수원함 

양시능， 자연환겸의 복구 및 보선거능， 정관보잔 

가능 등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보 만뚫으로써 결 

과적으로 부메랑 효과에 의해 되똘아오는 피해활 

피할수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닐도 u1 찬가지로 전 에 

계작인 추세포서 산힘지역 은 복지}의 쟁선* 

개할보 인한 싼힘 별채‘ 휴양 당1 허1 _':C~려에이션 시 

설을 위한 이용 등에 의해 점차 띤씌이 감소하고 

있고 生態系시- 왔혐、 -破壞、되고 있다 아따존 열 

대 텔럼지때까 二l렇고 지중해 자역 산펌。1 ~l렇 

게 훼손- 파펴되었니， 

반f견에 우리나라는 과거 찬국전쩡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治íLJ綠化의 노력으로 황폐한 국토가 

녹화되었고 LiJ林은 資源化 되는 파정에 놓여 있 

게 되었다 =2려나 이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재에는 산림지역에 대규묘의 곰프장‘ 휴양 및 혀1 

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산림은 별채되고 횡펴}화되어 ?}고 있는 설 

정이다 물론 이려한 각종 개발에 띄한 산쉽파펴 

의 규모가 작다고는 하져만， 삼칠 석으무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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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되는 산림면적과 싼렴파괴라눈 상징성에 있 

어서는 그 규포가 가허 작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즉， 대규모 산림별채 등 산힘파괴로 연한 토 

양의 침식과 토사유출은 농경지에 피해를 줄 뿐 

만 아니라 國土플 환영쫓ftλl커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혀 위험한 엽이 

다 1다과서 산힘파-피를 tJ]연에 방자하고 황폐화 

된 111林을復짧、綠化하고 관리하는 것은 강우로 

인한 토사침식， 붕피， 산사태 등의 재해릎 tJ]연에 

닝J-7，1 호}- 2:-::. qJ • 1 S~ 닝 쪼느으 
Ô "1 닝 각 λλ」→ E • r-'-'i-2_ 

서 효율적아라고 첼 수 있냐‘ 

수 있다는 점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산럼파펴호 인한 토사유 

실 핏 션힘이 까지는 긍장작 /1 능의 소벨은 그 나 

라의 국력윷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논 

전 인류핵채 해가 돼， 전국 문영익 파벨올 가져오 

게 띈다 따라샤 각종 개받흐 언한 싼힘의 행손 ‘ 

파꾀는 배우 선중하게 강둔띄여야 하며 중요한 

국가정쩍 과제로서 견성하여야 한다. 01쓴 우리 

7} 펠 수 없다 우따.91 LU林을 效뽕떠 

으포 f짜죠f허 고 샘'3:;r하~il 위해싹쓴 무엿보다도 우 

리에셰 작면한 산럼의 문세뜰응 책첼하지 않으면 

딴왼녀 획침 최끈에 성여}화 t다고 있논 각총 깨방 

보 안한 산굉훼손을 '?~ 7]하고 보사의 유출을 격 

감허며? 산림의 나양현 기능을 증전서켜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약야 한냐 그러펴펀 현찌 우량한 

산텀을 효파석으_~i.. ]보산하고 불량한 산힘을 우i양 

한 산런으로 개량허려는 증 ‘ 장기걱 마스터 플랜 

을 설성하고 이달 작팍삭 o_ 'r~ 실챙애 옮겨야 할 

것야다. 아툴 러 곳최W:~시는← 

f없;-::J-;:化할 수 었늪 또한‘ 

도}는 水量f、로파 

싼음 확충합 펠요가 

에 대한 충[해’的얀 L[J林寶熊 딩정쥔f틀→ 섣 λ1 하고 쥔; 

j삼管￡명H옳iJ올 펴，t하여 채획죄으i등 판려하도록 

해야하며，취수장플좋삼으또 한 추~fiE ~폈或i쳐 上

水ìJ행{保편區t평과 깨끗한 풍 공급씌 적겹 판련되는 

상류지역 산럼에 때하여 브q 활:，"'，ct4.있고 갓￠추的 

언 ÚJ林쓸理가 아투어셔야 힘 것이 

뿐만 아니파 다까오쓴 21세기얘는 南北統 -여 

이루약칠 껏이핍는 병서i 래 편재 북한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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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는 다락밭 농경에 의한 산림파괴 현 

상을 파악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홈 

廢化된 山地를 復舊 、 綠化할 수 있는 技術A力과 

技術力을 培養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채 

널을 통하여 북한의 산림상태와 산림훼손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중 ·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積極的으로 管理하고 合理的으로 利

用 · 保全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쓸모없는 대상 

물에 불과할 것이다. 과거 산림의 파괴가 유구한 

역사의 세계 문명을 소멸시켰듯이 山林의 無分別

한 開發과 얹揚은 그 국가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함을 인식하고 보다 가치있는 山林을 育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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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비오토프(Biotope)란? 

비오토프의 개념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경상생태 

학α..andscape ecology)이 대상으로 하는 경관의 최 

소단위인 에묘토프(Ecotope엠 개념이 펼요하다. 

에코토프란 경관 형태와 지형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기능적 구조가 동질인 최소의 공간단위를 일걷는 

다. 즉， 비오토프가 통합된 생물공동체에 우점하는 

공간단위인 것에 반해 에코토프는 생태계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단위로서， 특히 인간의 이 

용가능성올 고려한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Le빼1984)는 有機핀 단위의 生物的 최소단위 

인 비오토프(Biotope)와 無機성 단위인 地觀성 최 

소단위로서의 게오토프(Geotope)가 조합된 상위 

개념으로서 에코토프댄cotope)를 정의했다. 비오 

토프는 게오토프(지리학적 단위와 합쳐져 에코 

토프(생태적 단위)를 구성하고 더우기 다른 에코 

토프와 결합되어 생태계(Ecosystem)를 구성한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의문시되는 것은 자연 

보호와 재생올 생각할 때， 왜 비오토프보다 더 종 

합적인 의미를 가진 에코토프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 않느냐는 것이다. 에코토프란 地學的 자연기 

반에 生物的 자연이 존재하는 공간단위로 전체적 

인 윤곽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에 말이 

다. 또 토프라는 최소단위의 보호 · 창조 집합에 

서 구성되어진 지역생태계의 재생과의 관계도 더 

욱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비오토프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면적 자연보 

호지역올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야생생물의 서식 

과 이동역할을 행함과 동시에 지역생물생태계 전 

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필요성을 가진 

작은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한다. 최소공간으로서 

의 비오토프는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작 

은 면적일지라도 생물상의 보호나 회복을 위한 

환경보전에 한층 더 접근한 방법이지만， 단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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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프를 개별적으로 보전하게 된다면 그 본래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의 보호와 창조를 생 

각할 때， 비오토프 결합 시스템을 염두하여 개개 

의 비오토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비오토프의 개념올 미소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에코토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地學的 자연에서도 존재 필연성이 인정되는 비오 

토프의 창조를 꾀해야 함올 물론이다. 

비오토프(Biot매e)란 

독일에서 생겨난 용어로 ‘비오bio'는 생물군집， 

‘토프tope’은 최소의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즉 비 

오토프란 비교적 작은 규모를 가진 야생생물의 서 

식장소이다. 서식지(habitat와 거의 같은 의미이 

지만， 차이점을 들자면， 많은 생물종이 다양한 상 

호관계를 가지면서 구성하고 있는 생물군집의 서 

식공간을 말한다. 즉， 간혹 출현하는 장소로서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생물이라도 그 종족 

을 유지하기 위한 유전자 풀의 다양성 유지를 위 

한 일정한 개체수 이상의 개체군， 진화과정에서 

획득한 그 종이 지니는 특유한 습성에 따라서 먹 

이사냥， 수면， 은신， 성장， 번식， 새끼를 키우고 때 

에 따라선 이동 등 생활이 세대를 거듭해서 보장 

되는 서식장소를 의미한다. 즉， 높은 균질성을 가 

짐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최소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것이 바로 토프(tope)의 의미이 

다. 동일종이 유전적 교류가 없는 환경에 놓이면 

동일종일지라도 연속될 수는 없다. “파괴된 서식 

지에 야생개체를 포획하여 인공적 환경에서 사육 

. 번식시키더라도 種 보존은 될 수 없다. 사육 번 

식 후에도 서식지에서 생태적 지위를 갖고 개체군 

을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종’ 보존이 되었다고 

할 수 었다끼、原， 1996f 종은 그 서식장소 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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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존재하는서석범위 

該f 쑥;;: 
，.'ξ:7~~=:::::: 통로로서 보출됨 

4 %&~냐~생태적회로--

.::1립 l. 통로(생태학적 화로) 역활으i tl i오토프가 있으련‘ 독립된 샘물공칸도 상호 연결된다(Blab， 1986) 

오토프 공간에서 서석의 안정파 시삭지에서의 피 

식자， 포석자， 경쟁자블 포함한 군집(community) 

이 존재하지 않논다 1떤 종의 퍼오토프라 할 수 없 

다‘ 즉， 버오토프는 생불군집 3 생존~당 보장하는 흰 

정조건， 최소의 지려 적 공잔단위 등 석 서l 가지 요 

갖추~lì 았어야 하는 것이다 

폰일에서 환성정챈씌 풍요한 펴제르 습지호선 

을 뜰도〔 었는 ε11， 일쉰에서도 최끈 증잉시꾀고 있 

는 습지의 ul오토프는 위의 세 가지 요건에 상승→ 

하는 혜가 휠 수 있겠다. Blab(1968)는 독섣 각지 

에 ‘지춘 비 오토프‘플 구분하고 있는데‘ 여 속에쓴 

건조 반컨조 초자 1 습성습원‘ 암벽지 등 득이한 

자연입지 야외에 인간촬동아 긴여하는 영띤도 포 

함시키고 있다 Troll(1968}은 수편작 관계로 언급 

했지만， tlL9_토프 새념어}윤 환경조건이 수평적인 

공간배혈익 규착성에 규정되는 것딴이 아니라 t셔 

오토프 자선의 공깐배열이 아동성 ‘강풍 군집생존 

에 콘 영 향갚 ll] 낀다{二I힘 1) 

비오토프의 밟전 

본래는 자연보호 분야에서 버오토프는 그다;zl 

λ녕되지 않았지만， 독띈 바어 i꽤븐 주의 벼오토프 

조사플 겨l각로 전 :I1 일에 확산되거} 되었다. 지금은 
독일어! 있어 농촌， 도시생태계 새생윌- 생각할 때는 

풍폰이고， 자연환경보전에 뭔성을 가잔 이들의 일 

반용어로서 사용되 게 되었다‘ 자연_l;l호에서도 특 

히 동불3김호 서 점에서 강조되었음이 뚜렷하다 

바이어1 른 주의 벼오토프 조사될 추진한 W 하 

벼 교수에 획하면 “동불생태학에서 비 오토프는 일 

- 47--

반적으르 풍품의 서식장소룹 의 r'] 한다， 이는 동촬 

이 분포하는 장소인 동시에， 그 동물둡어 서식할 

수 있는 엽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다 염힐허 

정의한다면 비 오토프는 공동채로서 생불의 서식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생풍 서식장소임을 

의미한다‘그l 정의했다， 봉불의 서 삭장소플 강조하 

게 된 31은， 이제까자의 자연환경보전야 녹지나 

경파보전에 역점을 두었기에， 그곳에 서식하는 동 

불보션의 시점섹선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여처럼 바오토프 보호애는 식불이나 식생효호 

가 포함되지만， 이 겸우에도 동불의 생존이나 다 

양성과 판련되어 보호가 펼요함을 주장하는 경우 

사 압도적이다 즉 비오토프 힘 션의 최대 목표는 

동품보호이다 

버오 토프가 하나보 융합되어껴 대면적언 자연플 

연결하제 원다떤， 조섬-나 곤충 등의 야생생풍은 ll] 

오토프플 풍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증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칠 것이고 따라서 생불 

종다양성 확보에 콘 역할을 하게 됨은 불론이다-

한편 자상을 야동하는 포유쉰 갇은 야생생물은 

회로형의 비오토프를 요구힌다‘ 혁로상의 비오토 

프란 영어로 ωrridor(생태학적 회 로}로 통로 역 

할윤 의 1까하며， 하천야나 구등지， 논밭 주변의 산 

림뜰은 자연의 종요 한 풍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회로 즉， 통로 역할 기능윷 높이기 위해서 

는 식극적으로 자연 반자연 식생을 회복시켜고， 자 

연회로로서의 생태적 절을 향장서킬 필요가 있다‘ 

1970년 중반부터 야생생풀의 서식장소를 보전 

- 재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게 된 비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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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기본야념은 농촌개발과 도시개발에 외한 비 

오토프의 급격 한 감소가 명확해진 딴큼， 농촌과 

도시에서도 야생생물의 서식장소뜰 확보하고 생 

울의 다양성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연 

정되게 되었다-

비오토프의 계획과방법 

비오토프 계획의 주된 목표는 생혜적으로 자연 

적 지역에서 인위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으 

로 생활종의 아동블 보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얻 

어지는 두 가지 효괴는 첫째， 언위적 영향윤 강하 

자l 받는 지역에 ::.<}연지역으로부터 풍부한 생불상 

윷 가져오는 ;설파룹 취할 수 였고〉 뜰째보논 한 

자연지역딴으로 증분히 개져1균쓸 유지할 수 없는 

積群 유지룹 위해 자연지역 외 i뷰에서 니}부로의 

이동융 확보하고 종의 서삭뜸 확보하는 힐? 즉， 

자연지역의 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릎 위해서 

는 어떤 군집은 보호하고，0-)떤 집단과 집단윷 접 

속시켜야 하는 펼요가 있음음 판단하고 인위적 

영향허에 지역 버오토프 계획과 자연지역애서의 

그 보호계획 등 팍표룹 규정하논 것이 주요한 역 

함이 띈다(池口 , 19(7) 

1) 지역의 생태적 특정 파악 

바오토프 계획의 최초의 단계는 대상지역의 생 

태적 특정을 파악하는 섣이다 현 사정에서 전국 

적으로 정버된 정보원은 적 또병 현존석생도가 

있다 이플 이용하면 자현삭생이 남따있는 자현 

지역? 산힘 :z) , 。석L 농성 Ä) 의 반자연 f;'_^i 이용， 

ÀJ~공←임 용지‘ 주댄지 3당 /:,1 
1 이용분포양 

삭과 보잉， 동식불상을_ (커 E 정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꺼개의 좁은 지역에서 점차 확산해서 

영역윷 편성하는 젓이 바람직하겠나 

2) 비오토프의 쫓훨웰化와 整理

넓은 지역 전부의 생물종 분포를 파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넓은 지역 벼오토프 계획올 세울 

경우 개개의 종분포가 아년， 유형화한 군집윷 작 

성할필요가 있l내 

이 유형화에 가장 적당한 수볍은 없지만， 젤 사 

정애서는 생태계약 연위적 영향 성도와 대책으로 

얻어지는 보전수볍아 적당하다. 부류되어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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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tll오토프를 자연적 칠서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해안의 버오토프에 일자적 

으로 연결되는 하천 비오토프를 線的언 연결로， 

산등성이 f뼈엠面系 비오토프는 !lJJ뒀에서 面的

으로 확산된 형으로 아루어진다， 이러한 배열은 

생할의 자연적 분산경로활 퓨정하눈 조건이껴‘ 

중요하재 여겨점은 물론이다 

3) 비오토프의評價 

비오토프의 평가뜯- -우선 군정이 가전 자연성， 희 

소성， 다양성으료 평가펀다. 평가가 높은 비오토프 

는 차연보:창 지역으로서 보션펠 펼요가 있다 다음 

으로는 그 tl1 으토표7} 존71l하는 위치에 따라 평가 

가 행하여 산다‘ 대상지역에 있어서 자연성이 닛 

고， 보호할 생-불이 없윷자리도 생불적 자연어! 인집 

한 갱우， 인접지역에 생풀윤 꽁급하는 공급원으죄­

셔 높이 평 71되기도 하거 때문에， 벼잎같프륜 떤결 

δR순 점에서 어느 정도 확보헬 것언가닫 규정한다 

4) 운산경료겨|획 

I뀌상지역의 비오토프플 평가한 뒤， 주요한 분 

산경로를 형사하는 것이다. 주요한 경로로는 똥 

로 즉 생태적 회로(coπidor)일 젓이다， 분 산정르 

를 막는 토지지역이 있윷 경우 는 種移動윤 위해 

버오토프의 구조적 개선아 요구된다. 

앞으로의 비오토프 창훌울 위해서는 

생물의 보호를 위해 현재 남여있는 비오토프활 

유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할 피 없다， 풍론 버오토 

프플 언위적으토 만뜰어내 야생 서식장소 

활 보다 석퓨적으로 확보항도 펀요하다， 이것이 

버 오토프 창조의 대얀어다 

비오토프 창조는 생플군집의 서식장소 확보들­

의도하든 것으로 특정 야생생눌휘 서삭 i간을 확보 

하는 젓이 아니며， 본래의 장소에 어 울리는 환경 

을 만들어 낼 펼요가 요구된다 이것야 버오토프 

장조의 대안이다. 본래의 자연파 동떨어전 벼오 

토프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의 자연생태계릎 왜꼭 

시킬 우}험성도 있다‘ 

이런 의띠에서 특정생물(특히 일본에서는 최근 

습지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닷불어나 장자리를 

지표종으로서 녹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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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또는 보호구의 ~ç- 습자로 국한한 

정 우7) 많은 일본띄 비 오토프 장출에 모순이 나 

있다 

연구멸도가 높은 우려나파에서의 비오토프 창 

출익 보다 펼요합은 각극혀 당연하지만， 그 런-래 

정씩되어져‘ 현채 일본이 보여 

비오또프 칭출의 보-순을- 산 파악하여 모순 

된 일본의 벼_çl_또프의 표밍이 아녀라 우파 환경 

에 맞는 바9 또프 칭출j펴 함께 생태계 전체의 채 

기대해 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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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싫도로 건설어l 따른 톨물상의 변화， 관리 및 보전대책 

모든 생 1정체의 유전적 변화와 변이성을 나타내 

는 생태적 지위와 복합성흘 포필하는 생붉다양성 

의 보전이 급서171 최대의 싼섣사가 되였다 생불 

다양성 보 전의 끈간올 억루는 생물 증은 장구한 

서i월의 전화파성을 가처 형상년 생태계의 7]콘단 

우}이지 생붉학 연구의 실체로서 사떤의 생티} 

과정과 생풍부양처!채의 xl 속윷 유지하거|헬 뽑아 

나라. 요딜날 인류익 헬전쓸 위해 회썽되는 

학석 자원을 맏한다 。}꾀한 

의 산쉴인 유전꽉 다양성의 윈천으쿄서 농립수산 

엽파 같은 1치- 산업의 생 산성 유지외 과학파 7ì 
술의 혁선윤 위한 연구찌효힐 인류보건 

증진에 필요한 익약훈 공급‘ 나아가 띠래 서!대의 

여용을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할 뿐아니라 유해환 

경으로의 변화플 완충시켜며 쾌적핫 생활휴양적 

기능을 제공하 II 있다. 

오늘달에 와서는 모는 분지}가 공멸여냐 공촌이 

냐하는 전채되며， 우려는 어느 한 방향 

을 선택해야 만 하는 운행적 상황에 놓아게 되었 

다. 그러냐 생한종의 효윌석 보전은 지속적 야용 

윷 7r져 r+ 좋 뿐아니라， 항서 재생가능 계 해주지 

한 보전쇄 살패할 장우 영원칙 사라지거나 파펴 

되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벙향을 선택해야 되는 

가는외푼의 여자가없는 푼채이다 

최근 썽울종 보 전해 해한 공갑대는 하냐의 국 

가단위차원이건 지구차원이전 형성되어지고 있 

으나 아직도 개발위주획 경세논려와 보전꼭표와 

전략적 깨념의 부채 풍으호 二l 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특허 인류의 생존과 지속 

적 개발애 긴요한 생물종 까원이 점차 펼종되거 

나 급격혀 갚소되고 있고， 최단까져 개발 워주의 

시각에서 생태계플 취한 서직-으로 천환펴고 있으 

f석 그 ‘.환경적으로 간전하고 지속 7}능한 

• 50-

심 재 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개발’‘ 즉， 책발과 자연 생때 ;;:11 의 조호}플 추구하는 

ESSD(Environmεntai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cnt)의 7~념어 등장하제 되였다‘ 한편 

자연환경에 새로운 도로자 건섣도1면 자연익 힐부 

물리작언 요인에 의하여 t2-겸팍변서 좋。l둡 

고， 이에 따라 조류의 영소7.1 가 상설되거냐 감소 

되어 개체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불흰펴고， 양 

서듀에 있어서는 산관장소가 파펴되는 헨상이 반 

생함과 봉사에 모든 야생동풀의 자유펴운 이동통 

프가 도로에 악해 방해룹 t란재 펀다- 더우 썽삭 

동불 봉능적번 행풍에 의채 도로위휠 횡딴허 

는 똥물뜰파 차량이 충똘하고， 주변 초지환경외 

변화 그려고 외푸또부터 새로운 풍붙이 이입하게 

되고， 그 지역 고유 동뜰군집에 영향을 미치게 흰 

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측변에서 보았을때 인 

사사고， 차량손실， 운행처l 계의 혼란 그러고 야생 

생플자원의 손실을 가져오거! 되며， 풍풀측에셔논 

종익 개체수가 줄어뜰고 그 걱역의 생불다양성아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원고에서는 신설도 

로 천설어1 의한 생쉴상의 변화‘ 관려 및 보전대책 

을쩨시하고자한다. 

1. 신싫도로 건싫어| 따른 서식처 단젊화 유형 

도로건설에 따른 따륜 동풀상 변화 과정을 분 

석하여 보면， 우선 서식환경의 칠부가 변형되고 

단젤된 변에서 새로운 환경야 션개되떤셔 서식 1펀 

적이 축소하게 되븐헤， 구간병| 단절유형을 분석 

하여 보면 1) 단절형 태에 따라샤 @ 능선에 도효 

건설 @ 산렴저에 도로 건설 그리고 2) 서식지 형 

태에 따라샤 @ 두 개획 Main Habitat가 단절 (표 

한 개 의 Main Habiatat 가 LDcal Habitat호 단절 강j 

Main Habitat에서 LDcal Habitat가 파편화된 경우 

등으로 나늘 수 있는데， 이렇게 딘절화띈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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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하다 야생동물이 ‘상해를 입는 경우를 인간측 

에서는 인사사고， 차량손실， 운행체계의 혼란， 야 

생생물자원의 손실 둥의 피해를 보게되며， 동물 

·인사사고발생 1 1 .종개체수감소 
.차량손실 

·운행체계의 혼란 

·야생생물2댄의 손실 I l' 생물다양성감소 

그립 1. 서식처 8절화에 따른 손실예상 

그립 2. 신설도로 건설에 따른 서식처 단절화 현상 

51-

산 1 1. 서식환경일부손실 
립 
동|커 ·이동항혜 
물 
상 1 1. 단절면새로운환경 

동 
·서식지의 축소로 I I 요 
단절지역 개체수 1-1 샤 
감소 I I “; 

·새로운동풀이업 I I 화 

그힐 3. 단절된 서식처의 동물상의 변화 

측에서는 종 개체수 감소와 더 나아가 범 국가적 

인 차원에서는 국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엄청난 

손실을 예상하게 된다(그림 1, 2). 

야생동물들이 생활하는 자연공간에 도로가 통 

과하게 되면 지표성 토양동물， 연속적인 식생전 

개를 요구하는 동물 그리고 인공환경에 민감한 

동물들이 이동에 직접적인 장애를 받는다. 서식 

처의 세분화는 결국 개체군의 외소화에 따른 집 

단내 유전적변이 감소로 자연환경 적웅도를 떨어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지역의 동물상의 변화를초래하여 생물다양성 보 

전과 유지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또한 단절된 서식처에 외부로 부터 새로운 생 

물들이 침입하여 적응하게 되면， 새로운 생물들 

이 이 지역을 점령하여 우점종으로 자리잡게 됨 

으로서 그 지역의 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다(그림 3). 

2. 도로에서 차량과 동몰이 충톨하는 원인 

신설도로에서 동물이 이동하다 차량에 충돌하 

는 원언은 크게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유 

형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5가지의 유형 중에서 

번식기에 산란장소와 먹이를 찾기위하여 이동하 

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1) 동물이 번식기에 산란장소와 먹이 섭취장소 

로이동하는습성 

2) 일정기간 동물이 성장하면 분산 행동하는 습성 

3) 번식기에 짝을 찾기위해 활발하게 이동하는 

효성 

4) 동물 특유의 본능 행동 

5) 치어 죽은 동물사체를 먹기위해 연쇄적인 충돌 

3. 문제점해곁방안 

1) 동물서식처 개황 파악 

야생동물이 신설 도로로 인하여 받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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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혐 4. 번식기에 산란장소와 먹이 섭취장소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습성 

동물분포조사 

환경 정보 

1- 식생도 
1- 토양분류도 
f- 지형도 

행당지역 자연환경 분석 」 토지 이용도 

그뭘 5. 야생동물 서식처 개황 예측평가 단계 

미리 예측 평가하는 계획의 단계가 정확히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예측의 평가는 해당 지역 

에 서식하는 각 야생동물의 종구성 및 분포， 계절 

적인 변화， 산란장소， 서식처， 일상의 행동권， 조 

류의 서식공간인 식생 파악 그리고 주변 水환경 

요인 등 전반적인 일반 생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강한 산림과등 자연성이 높은 환경， 식생 

이 다양한 지역 훼손 금지， 평지와 능선부 그리고 

산기늙과 연결되는 동물이동 통로 유지， 하천， 호 

수， 습지의 水환경 등의 총체적인 환경올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그림 5). 

2) 신설도로 건설 단계에 있어서 대응책 

가) 신설도로로 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 

절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도로건설 단계에 조성하여야 

하는데， 그 일반적인 형태는 @ 도로 밑 통로에 
굴다리 설치 @ 배수용 흉관 설치시 야생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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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고려 @횡단다리 설치 @교량하부에 동 

물이동 장소 조성 @ 조류 횡단을 유도하는 나무 

식재 @양서 · 파충류 횡단請導路조성 @양서 

류 산란장소 조성(웅덩이) 등의 토목생물적인 공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차량과 동물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이 다니는 

길목 도로옆에 鐵細 혹은 나무를 심어 동물이 일 

정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데 @ 침입방지鐵細 설치하는 장소 선정 @ 침입 
방지細(높이， 망모양， 설치장소) 설치 @ 비행 높 
이에 따른 조류 선호 식생 유치 둥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그림 6). 

한편 개별적 생물서식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Corridor엠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도로， 철로， 생 

울타리， 관개수로， 도랑 둥， 중심 서식처(Core ha­

bitat)가 없는 선형통로(Line ∞rridor와 내부에 풍 

부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중심 서식처를 포함 

할 수 있는 대상통로(Strip corridor)로 구분되어 

교량밑 
조류횡단유도나무삭제 

양서 ·파충류 횡단 유도로 」 조류 선호 식생도입 

그혐 6. 신설도로 건설단계에 있어서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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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설도로 건설 후 관리단계의 대응책 

지는→폐‘ 양샤듀오} 파충휴늪 션행통j료 의 유형읍 

이용하변 경제걱으쿄나 

용할것이 

효과변에서도 유 

3) 야생동물믹 습성에 따른 이동홀로 및 공법 

제시 

Eco-bridge 는 하펴，아 

라한 이 

다음의 5까지얀 형 ε-H Tç_ 

가) 원벽한 여동통 5~_형 식생 

펴아 니1발날띤 동윌이 아동함 수 있쓴 

빚-소음，천동 때 

통챙이 적은 _s:_김; 

라) 띄스형 · 뜩수한 경우어l 펄요한 것으르 풍불 

이 싹스속R로 이동~하는 것‘ 디}행등-판윤 위한 것 

할 경판생태학적인 

성혀지 않깐 염우} 

서 주위의 À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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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엽 방 ;<:1 철책 개선 및 보수 

1- 양서류대체 산란지 조사 
•- 횡단유도사설 
L__ 동품주의 표시편 설처 

n사 정 상다i:'-1 형 ; 습지， 공원) 가로수 등이 정검 

나리-~(!양으효 연결되어 조휴s 판충 등이 이농할 
?• 

젓 

4. 심싫도로 건설 후 판라단계의 대응책 

았을 정우에는 

배수로휠- 이용한 이동유치 시설을 만뜰C카야 

oì다 또한 범 국만걱인 계핑L차원에서 사:l:I.가 번 

:;;，]역 작연표지판~융설 

켜야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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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國續*쳤名孝 &J훌色韓톰基準植#켓圖鍵 

강원대침 jl 이우철 JJl수가 펴낸 〈짧國植物名考〉와 〈原

色韓國종한뽕根物월월鍵〉은- 12년간의 자료 수집과 원고 집필 

지간갈 거친 한국 삭볼 족범」이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또는 

농작품， 과수 및 주요 원예삭불료 재배꾀고 
n } { ) } 시

 기 
모
 

획 학명과 굿영을 원전윷 밝혀 정려했고， 식활의 도양과 기 

능을 類펀化한 식볼의 생활형을 섣벙했다 또한 1989연까 

지 밝혀진 식분 각 종-잊 염샌치} 정보룹 수룩하였고， Note얘 

는 스계된 삭활과 7}정 

플의 견해 차를 밝힘으로써 야외에서의 

되도록 했다 〈韓f행!힘物名考;>$J} 헌 쌍을 。1 루는 <f.횡짧顯 

基썽二썩物l뭔짧〉은 삭윌표한의 색감을 섣둡어} 거씹거1 원씩 

보다 성확하깨 각 삭윌의 형 tc>> 석~생태석 연야 

운싼으 로 언한 자단수섬의 한겨1 

위해 걱 

지섭} 헝쉽중앙박윤 

수왼농;파Ljl， 성년판돼. 고려해， 강원태에서 

10，746얘 의 삭윌 표본 슬라이 드렐 제작했다-

Q↓카돼oi 서적/어우철 앤배한/포크로스 고급앙장 / 전3현‘원썩도강 포함쪽 /495， G잉잉현 

따프리카 동물지행 

속에 셔 아프리카끌 만난니‘ 수많은 영화 속 주언 

잦아갔다 그려고 많은 이뜰이 고렬라에， 뱀 

에， 거패한 자떤 앞에 목숨촬 잃었다， 그둔례제 아프리카는 원초 

세계야1껴， 동정과 공포익 대상에 

문형인의 접끈쓸 7~로막 

만 한 껏힐까η 어λ석떤 _.-1 딴 

아프리카의 자쉰이 칭생되고 았눈 싱황은 

챙-은 한 야생동물혁자의 52열간의 야생동물 

펴낸스타 쩌학의 생태학 전화학-흥풀햇동학 

교수힌 크레이그 패커는 동부 아프잉카에서 ;영험한 야생동물 C에 

대한 현구 진행상황을 제목 그혜로 기행문을 쓰듯 꼼꽁하게 서숭 

해 냐가1 아프리카의 생생힘r윷 살혀고 있다， 부엿브다 저자는 약 

카 서i 랭거}티 평원익 야생용울플이 어떻게 샤회적 1:I:꺼형패 

플 여루며 푸엇이 이쉴~턱 생존을 위협하는가혜 대 한 병석한 분석 

올 풍해 :상， 연 간 동풀둡의 3자 공존윤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파 

끈섣시켜약 한다는 점을 흐소혀고 있다， 

7[할거획/크헥어그 꽤켜 처/장동현 옳강/선국판 368쪽/9，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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